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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서 론  

1. 연구목적

탈냉전 이후 남북한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화해‧협력 및 

평화‧번영정책의 추진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대북포용정

책의 추진으로 남북한관계는 화해협력구조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해에서의 무력갈등부터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합의사항 불이행, 그리고 현대의 금강산 관광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과의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의 다양한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5

년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개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

며, 한 때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과 장관급회담도 재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남남갈

등’으로 표현되는 국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의 진척에도 불

구하고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부적응’ 및 ‘지체현상’들

도 나타나고 있다. ‘남남갈등’은 남북한관계의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목표, 남북한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그리고 장기적으

로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최근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반

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립함으로

써 보다 빈번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북지

원사업의 확대는 예산의 배정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논란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빈번한 중국내 외국시설에의 진

입 혹은 진입시도는 국내외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

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5년 12월 북한인권관련 

세계대회의 개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남남갈등’이 더 이상 소수의 

학문적‧정책적 논의나 원칙의 확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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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결부되

어 북한에 대한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동맹관계와도 연관되어 제기되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남남갈등’이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에도 연관되어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국의 경우 6자회담 이후 북한정권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자제해왔던 표

현들을 다시 거론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남북한관계의 진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분리하여 이를 보다 국내외적 연대

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등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남남갈등 양상의 변화는 남북한관계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중대현안이 제기되고 있고,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에 따라 갈등의 영역

과 수준이 확대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 역시 증

대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의 부

재, 그리고 이러한 합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남남갈등,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대응의 미비, 

부적응, 지체현상 등의 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대비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은 주로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관계 중심의 정책대안을 개

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수평적인 고려, 즉 

제반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국내 전반의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미래지

향적인 위상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왔다. 대북

정책 역시 미래의 통일사회상에 대한 뚜렷한 지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

행될 경우 제반 영역에서의 수평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각각 다른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문제영역에서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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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

력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한 내부에서 국민

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관계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

는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3

년간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대주제 하에 협동연구를 추

진해왔다. 본 연구는 2003년 종합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①국내적 통일인프라의 제반현황을 점검함으로서 미래지향적 구조와 

역량을 구비하고, 통일인프라 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의 거시적 비전을 제공하고, ②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국내적 통일인프라의 확장방안을 

강구하며, ③통일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자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진

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3차년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및 사회통합을 순

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구축된 통일인프라가 남북한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대안을 마련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제1, 2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통일인프라 구축방안

에 기초하여 향후 통일인프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인프라의 확대와 관련된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통일인프라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인프라는 ‘통일기반’과 ‘통일여건’ 등 통일을 가능하게 하

는 모든 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인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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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①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단축시키고 순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우리 사회의 역량, ②의식‧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고루 

발전되어야 하는 단순한 물적 기반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자

본, 그리고 ③통일이 모든 방면에서 남북한 주민의 다양성에 기초한 동

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통일인

프라는 이를 실현하려는 정신적 의지와 물질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인프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인

프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결국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뒷받침

할 우리 사회 내부의 역량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점증하게 될 통일

수요에 대비하는 각 분야의 통일대비능력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인프라는 정신적‧물적 기반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제반영역에서의 사회자본을 총괄하고 있다. 이는 어

느 한 영역에서의 통일인프라는 결국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통일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정신적‧물적 기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

반 문제영역, 그리고 국내외 수준을 종합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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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통일인프라의 영역

정치인프라 경제인프라
사회/문화
인프라

국내통일인프라

의식인프라 제도인프라

국제통일인프라

기초인프라 영역별 인프라

자료: 박영규‧김수암,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서울: 통

일연구원, 2003), p. 18.

이러한 구도에 따라 본 연구는 의식, 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통일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제1차년도에서 국내적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였

으며, 제2차년도에는 이러한 통일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

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제3차년도에는 위의 여섯 영역에서 나

타난 통일인프라의 영역별로 국내적으로 구축된 통일인프라를 확장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3개년 사업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통해 통일인프라 개념을 남북

한에 통합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후 남북한 평

화번영단계 진입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할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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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1차년도부터 설정된 계획에 따라 세부적

으로 6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첫째, 의식인프라에 대한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식인프라 분석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인프라에서 인식의 차이는 기초인프라에 해당되

는 사안으로 제반 정책 및 제도의 형성과정은 물론, 퍼주기 논쟁, 분배

투명성, 속도조절, 북한변화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요약되는 ‘남남갈등’

의 배경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먼

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000명 규모

의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여론주도층(정치권 101명, 언론계 86

명, 그리고 시민단체 구성원 113명)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통

일문제 관련 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규명해보고, 독일에서의 사례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제도

와 가치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적 합

의형성의 기본방향이 모색되었다.

둘째, 남북한 통합에 필요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확대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통합 및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

립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법제의 

통합방안 혹은 통합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필요성에 기초

하여 ‘법제통합 로드맵’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모색하였

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위한 인

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법제 인프라의 구축방향

과 기존 남북한관계에서 나타난 실례를 중심으로 법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참여정부 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참여’의 확대에 따라 제

기되고 있는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두와 이들 간의 관계설정을 거

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통일과정을 보다 안

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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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을 확대하며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한반도 통일문

제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공

동 협력을 모색하는 상호조정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남북한 국내수준의 행위자(정부·기업·

민간단체) 및 남북한이 통합하여 형성되는 남북연합 거버넌스 등의 차

원을 나누어 통일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인프라를 분석하여 기존에 한국내 구축

된 경제분야 인프라가 남북한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에 남북한을 포괄

하는 방향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남북한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에 직

면할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이 순조롭고 효율적

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연구 분야에서는 인적, 제도적, 물리적, 재정금융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 중심으로 통일인프라 확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통일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제환경과 남북한관계의 변화는 탈냉전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통일정

책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통일교육법, 2001년 통일

교육지원법시행령 공포, 그리고 2003년 12월 통일교육기본계획

(2004-2006) 등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은 물론, 개선된 ‘신패러다임 통일교

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

적·법적 측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네트워

크 상에서 발견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교육 교

수법 등의 통일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통합의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를 다루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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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론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지역단위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평가는 아직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세부집단별로 적응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성화된 적응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제 적용가능한 적응프로그램의 개

발은 여전히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1, 2차 연구에 

기초하여 가족단위 적응지원, 청소년 적응지원, 취업(자활)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들 분야

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

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사

안별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체제를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결론에서는 의식과 여론, 법‧제도, 정치, 경제, 통일교

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문제 등 여섯 개의 연구 분야에서 제기

된 이러한 분석과 제언을 종합하여 통일인프라의 확장을 위한 대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부주제들에 대해 통일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

로 하여 3개의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망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Ⅰ-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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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구수행체제 및 참여 연구기관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총괄기관: 통일연구원)

[의식차원]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수행기관: 통일연구원)     

[제도차원] 남북한 통일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차원]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수행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차원]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수행기관: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수행기관: 통일연구원)    

[교육분야]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수행기관: 대전대학교)

이러한 연구망의 구성은 학제간 연구와 전문분야를 가진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형태를 통해 분야별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보다 종

합적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통일연구원을 연구주관 하에 협동연구기관으로 대전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협동연구의 형태 속에서 6개 연구주제에 대해 각각 진행된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종합보고서이다.





Ⅱ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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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의 진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이 단순한 이견으로 그치지 않고 장단기 

적인 통일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국가의 대소사가 그렇겠지만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국

민적 합의와 여론의 지지에 기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은 단순한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지

지 필요성이라는 차원은 물론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통일

비용, 즉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부담 등의 해결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는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고 변화에 동

참하는 국민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

양한 이견이 표출되어왔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통일문제와 관

련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일문제 이슈들은 퍼주기 논쟁, 분배투명성, 속도조절, 북한변화

에 대한 시각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과 배경은 무엇인가? 통일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전반에 대한 접근

에서 갈등이 야기된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

다. 또한 갈등의 성격을 이해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갈등

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

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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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제도와 가치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 두 영역에

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을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의 대상을 일반 국민과 여론선도층으로 구분하고, 

1,000명의 일반 국민과 약 300여명의 여론선도층(101명의 정치인, 86명

의 언론인, 그리고 113명의 시민단체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 본인의 소득수준, 가구 소득수준, 그리고 고향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통일문제관련 쟁점에 대한 갈등양상과 이러한 갈등에 영향

을 주는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 사이의 직

간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요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사회적 

갈등,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정서,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과 박

정희 대통령과 사업주도세력 그리고 민주화주도세력에 대한 평가 등

에 대한 입장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이념갈등과 통일문제의 주요 갈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어떻게 극

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려면 갈

등양상의 분석에서 표출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이론적 접근법과 방법론에 입각하

여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통일문제와 관련된 갈등의 양

상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국민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주요 지도층을 중심으로 이들의 갈등양상 및 원인의 특징을 규명하고

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적 합의도출의 사례로 독일의 경우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의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은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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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틀인 제도적 틀과 가치합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적 합의형성의 종합적 시스템구축을 위

한 기본방향을 제도적 측면과 가치합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끝으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여론 주도 집단별로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가치합의 측면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문제 관련 갈등의 양상 및 원인

대북정책,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다른 사

회·역사적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문제가 우리 사

회의 다른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적 갈등의 축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들

과 통일문제 및 남남갈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문제 혹은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서는 투입과정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적 참여하에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정책

이 왜곡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정책의 민주성과 체계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정부

는 각종 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는 과거의 정치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각종 정치‧정책과정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

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

식의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 기회와 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론조

사의 결과는 약 60%의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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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국민의 의견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

이 반영된다”라는 대답이 6.1%, “대체로 반영된다”가 33.2%, “별로 반

영되지 않는다”가 47.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13.3%였

다. 반영된다는 대답이 39.3%,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60.7%인 것

이다.

<표 Ⅱ-1> 국민 의견의 통일정책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 (%)

사례수
(명)

매우
많이 
반영

대체로 
반영

별로
반영
안됨

전혀 
반영
안됨

종 합
4점 
평균반영

반영
안됨 

일반국민 1000 6.1 33.2 47.4 13.3 39.3 60.7 2.32

여론 
주도집단

300 1.3 37.3 53.7 7.7 38.7 61.3 2.32

이러한 응답은 여론 주도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

하다. 통일정책에서의 국민 의견 반영이라는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들

과 여론 주도집단이 거의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의 정책

1여론 주도집단 전체의 평균 인식은 일반국민과 거의 같으나 여론 주도집
단 집단 가운데 언론인들의 인식은 정치인 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여론 주
도집단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86명의 언론인들 가운데 국민의 의견이 
통일정책에 “매우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체로 반
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와 “전혀 반영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합치면 50%가 되어 정확히 의견이 5:5로 
나누어지며 일반국민들보다 “반영된다”고 보는 비율이 약 10% 정도 많다. 
국민의 의견이 통일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많다는 것은 
국민 여론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통일정책에 대한 호의
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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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한 것일 때 정당성을 가지고, 그

래서 정책추진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인

식,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 평가, 대북지원 및 경협에 대한 평

가, 북핵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

식 등을 일반국민과 여론 주도집단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고향, 지역, 소득 등의 인구학적 배경

변수에 따라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

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

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전체의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원대상’으로 23.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64.9%)는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의 대상이라 여기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경계대상’은 20.9%, 

‘적대대상’은 10.2%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바라

보는 ‘경쟁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해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경쟁대상이 아님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Ⅱ-2> 북한에 대한 인식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일반국민 1000 23.1 41.8 4.0 20.9 10.2

여론 주도집단  300 19.7 67.0 0.3 10.3  2.7

이에 비해 여론 주도집단은 일반국민보다 더욱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응

답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으로 

19.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여론 주도집단 중 86.7%가 북한을 협력 

및 지원대상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 ‘경계대상’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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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상’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10.3%, 2.7%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

은 13%에 불과하였다.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0.3%로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변화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개혁‧개방

과 관련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대해 ‘많이 변하고 있다’와 ‘약간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8.9%, 

49.5%였고, 반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2.2%, 9.4%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 변하

고 있다는 응답자(68.4%)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31.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Ⅱ-3> 최근 2～3년 동안 북한의 개혁‧개방 평가

사례수
많이 
변함

약간 
변함

별로 
변하지 
않음

거의 
변하지 
않음

종합
4점
평균(R)변함

변하지 
않음

일반국민 1000 18.9 49.5 22.2 9.4 68.4 31.6 2.78

여론 주도집단  300 38.0 49.3  9.3 3.3 87.3 12.7 3.22

여론 주도집단은 일반국민보다 더욱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 여론 주도집단의 경우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87.3%, 변하

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2.7%였다. 구체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38%, ‘약간 변하고 있다’ 49.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9.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3.3%를 차지하였다.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귀하는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자의 73%는 찬성한다고 한 반면 

27%만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들 다수는 현 정부의 평화번

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가 

17.4%, ‘대체로 찬성한다’는 55.6%였다. 반대의 경우 ‘대체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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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8%, ‘매우 반대한다’는 8.2%였다.

<표 Ⅱ-4> 평화번영정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R)찬성 반대

일반국민 1000 17.4 55.6 18.8 8.2 73.0 27.0 2.82

여론 주도집단  300 17.0 67.3 14.0 1.7 84.3 15.7 3.00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여론 주도집단의 인식은 ‘찬성한다’ 

84.3%, ‘반대한다’ 15.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찬성하는 경우 ‘매우 

찬성한다’는 17.0%, ‘대체로 찬성한다’는 67.3%였다. 반대하는 경우 ‘대

체로 반대한다’가 14.3%, ‘매우 반대한다’는 15.7%로 나타났다. 여론 주

도집단들(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사이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및 경협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72.3%, ‘반대한다’는 응답이 27.7%를 차지하였다.

<표 Ⅱ-5> 대북지원정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R)찬성 반대

일반국민 1000 22.0 50.3 19.3 8.4 72.3 27.7 2.86

여론 주도집단  300 32.7 51.7 13.7 2.0 84.3 15.7 3.15

여론 주도집단의 응답비율은 ‘매우 찬성한다’ 32.7%, ‘대체로 찬성한

다’ 51.7%, ‘대체로 반대한다’ 13.7%, ‘매우 반대한다’ 2.0%였다. 즉 여

론 주도집단의 경우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나 일반국민보다 높았으며,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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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러한 대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표본집단에서 인

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

론조사의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Ⅱ-6> 통일문제 및 국내정치적 주요 쟁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집단 간의 인식차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고향

 국민의견의 통일정책 반영정도 * * ** ***  

 통일정책에 영향력이 큰 집단 ** *** **

 국민적 합의를 위한 우선순위 *** * **

 북한에 대한 인식 * ** *

 북한의 개혁·개방 평가 ** * * *

 평화번영정책 평가 * * ***

 대북지원정책 평가 *** ** * *

 남북경협사업 평가 * * * * * *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 **

 북핵관련 한·미공조의 중요성 *** *** **

 핵문제 악화시 대북지원문제 *** *

 “민족과업으로서의 통일” 인식 *** ***

 통일비용 세금 충당관련 인식 *** ** *** *** ***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평가 * *** * *** * * ***

 반미정서에 대한 평가 *** *** * ***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 *** *** *** *** *** ***

 산업주도세력에 대한 평가 *** *** ** *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 *** *** *** * **

*: p<0.05; **: p<0.01; ***: p<0.001

예를 들어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집단 간의 격차가 발견된 거의 모

든 질문에서 성차와 연령차가 발견되었으며, 대체로 북한이나 통일정

책보다는 국내적 문제영역에서 학력과 직업군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

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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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에서 ‘고향’에 기초하여 구분한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발견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통일문제와 관련된 인

식이 우리 사회의 다른 갈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정치적 갈등들이 통일문제와 관련된 갈

등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남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반미성향에 대한 평가, 응답자 개인

의 이념성향,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변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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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남남갈등의 특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2

B S.E. Wald Exp(B)

 상수 -3.521 0.47

 보안법폐지 0.531 0.08 39.69 1.70

 반미정서 0.202 0.09 5.34 1.22

 이념성향 0.162 0.08 4.20 1.18

 박정희 평가 -0.272 0.12 5.30 0.76

 민주화 세력 
평가

0.231 0.08 7.49 1.26

-2Loglikelihood = 1033.7 Percentage Correct = 74.3 
Cox & Snell R square = 0.12 Chi square=124.6 (p<0.01)

* 1 - p<0.01; 2- p<0.05.

* 종속변인: 현 정부의 대북정책 찬성 0, 반대 1

  독립변인: 보안법 폐지: 1 (찬성) ↔ 4 (반대)

     반 미 정 서: 1 (찬성) ↔ 4 (반대)

     이 념 성 향: 1 (진보) ↔ 5 (보수)

     박정희 시대 평가: 1 (긍정) ↔ 4 (부정) 

     민주화 세대 평가: 1 (긍정) ↔ 4 (부정)

이를 요약하면 보안법 폐지 반대의 입장이 강할수록,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반미정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수록 현 정

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수적 

이념성향을 지닐수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

다. 한편 흥미롭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

2이 표에서 B는 ‘회귀계수’, ｢다른 변인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이다. S. E. (Standard Error) (추정
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Wald -‘왈드 검정통계량’으로 그 값이 클수록 
해당 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그 값이 
클수록 통계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
에서는 보안법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p(B) - 회귀계수 값이 자연로그 값이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제거한 값이 Exp(B)로 나타난다. 따라서 B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Exp(B)
는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를 읽을 때 중요한 값은 B값이
다. Wald는 통계적인 유의미를 확인해 주는 검정통계량이므로 사실은 p
값과 같은 유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 조사에서는 모두 
9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Wald
와 무관하게 B값에 주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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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민주화 세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각과 매우 긴밀

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가보안법 폐

지, 대미관계,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

대 및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국내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

고 있다. 또한 대북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념적 갈등은 서구에서처럼 경제적 가치나 계급

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사

회의 세대 간 경험과 과거 시대의 평가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독의 갈등과 합의형성 사례

가. 서독에서의 갈등양상

분단의 배경이 다르고, 분단을 보는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동

서독의 분단과 서독의 통일정책은 분단과 분단의 해소과정에서 나타

나는 국민적 갈등과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는 우리의 노력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기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한 서독여론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띠었다. 첫째, 서독여론이 독일정책을 관심의 중심 대상으로 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독일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독일정책이 선거의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서독의 역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정책이 주요 이슈로 등

장했던 것은 1972년 선거가 유일했다. 둘째, 서독주민들은 통일의 당위

성에 대해서 항상 인정했으며, 또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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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실적으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61년 베를린 위기가 통일에 대한 희

망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크게 만들기 시작한 계기로 작용했다. 셋째, 

1970년을 전후한 서독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여야의 지지자들 사이

에 이견들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전반적인 여론은 정책변화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브란트의 정책 지지자들도 정책성과

에 대해서는 일방적 지지보다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서독주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인식이 분단상황 및 정책변화와 불가

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위기와 이에 대한 서방동맹국들의 온건한 대

응을 계기로 분단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초래되었다.3 

분단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당위적 목표와의 괴리

는 점점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이질화가 가속화

되었다.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동서독의 이질화를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1968년부터 연방의회에 “민족의 상황에 대한 보고”(Berichte zur Lage 

der Nation)를 통해 서독주민들에게 동독에서의 삶을 알려주기 시작했

다. 나아가 1969년 출범한 브란트 정부가 새로운 독일 및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자 서독주민들은 통일을 당면목표로 삼는 대신 

동서독 관계의 개선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 유지”와 “분단으로 인한 인

간적 고통의 경감”이라는 새로운 중간목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주민의 인식변화에

도 불구하고 브란트의 독일정책에 대해 기민당‧기사당 지지자들은 의

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2년을 기점으로 여야는 물론이고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독일정책의 추진과정

3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로 인적 왕래를 막은 처사
에 대해 겉으로는 소련과 동독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장벽 구축을 용인
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블록대결의 취약지역인 베를린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소련과의 긴장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서독정
치가와 주민들은 ‘강자의 정책’을 통한 통일의 실현은 비현실적이라는 사
실을 깨닫게 되면서 서독주민들의 분단인식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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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과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평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굴절을 거듭하였다. <그림 Ⅱ-1>에서 보듯이 정권교체가 있었던 

1969년과 1982년,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2년과 1973년은 

변화의 기점을 이루었다.

<그림 Ⅱ-1> 정부의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평가 

(1967년～1987년)

출처: Manuela Glaab, Deutschlandpolitik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p. 268.

이와 같은 변화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1960년대 말 서독주민의 반수 이상이 정부의 독일정책에 불만을 가졌

으며,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해 좀 더 강하게 개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다. 둘째, 브란트 정부의 출범 이후 다수의 서독주민들은 정부 독일정

책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지는 1972년 동방조약에 대한 비준

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점차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불만은 서독정부가 동독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었으

며,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과반수가 이러한 불만을 표

출하였다. 셋째,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에 대한 지지는 1970년대 후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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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1982년 정권교체 시까지도 불만을 압도할 수는 

없었다. 넷째, 이러한 불만은 1982년 이후 반전되었다. 이 시기 서독주

민 가운데 서독이 동독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는 감소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서독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 분

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정부의 독일정책에 대

한 양면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양면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단시기를 통틀어 서독정부의 

독일 및 동방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 내지 통제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및 동방정책은 특히 이념적 색채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연방의회의 일치된 견제는 애

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했

을 경우, 연방의회가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견제 내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즉 야당의 반대 내지 비판이 있었을지라도 

실제 정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1960년대 후반기의 

대연정시기와 1970년대 초 여야의 원내의석 차이가 매우 적었을 시기

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었다. 대연정시기는 양대 정당의 정책조율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매우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는 각 당 내

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었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초반 여야의 의석수 

차이가 매우 미미했을 시기에는 정부의 독일 및 동방정책 추진은 의회

내(야당)의 반발로 인하여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 독일 및 동방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다. 비록 실제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

에서 연방의회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못했지만, 당시 정책결정 및 추

진과정분석은 독일 및 동방정책에 관한 의회의 대정부 견제 및 통제 

사례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브란트는 연방총리로 취임한 직후 총리의 결정권능을 과거보다 더

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트는 정무차관제를 도입하여 행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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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비중을 높였으며, 정권교체에 따른 총리실의 인적·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동방정책의 실무부서인 외무성의 주요 관료들

을 사민당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전격적으로 교체하였다. 

초기 제도 및 인적 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외

무성의 경우, 정책 사안별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적인 

실국중심주의 성향을 띤 외무관료들의 타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실천

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전독문제

성’을 ‘내독성’으로 개명함과 동시에 내독성으로 하여금 모든 독일정책

적 활동을 조율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특히 과거 독일정책의 조

율과정에는 총리실과 전독문제성의 긴장관계가 상존했음을 감안한 조

치였다. 그러나 외무성과 내독성의 업무는 각각 동방정책과 독일정책

의 정책결정 전 단계를 준비하거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국한되었다. 독일 및 동방정책의 기조확립이나 주요 결정사항은 전적

으로 총리실 및 브란트의 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내각회의조차도 독일 및 동방정책에 대한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내각회의는 단지 총리실에서 사

전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는 연방의회와의 사전 

조율이 항상 이루어졌다. 여당, 특히 연정파트너간의 당정협의 차원에

서는 물론이고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한 의회의 대정

부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조율은 필

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준이 필요한 조약체결의 경우에 정부의 

사전정책 조율과 특히 야당에 대한 설득은 더욱 중요하다. 이 과정에

서 연방의회는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브란트 정부시기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간의 대화 및 협력과 

견제의 상호작용 과정은 <그림 Ⅱ-2>와 같이 간략하게 도식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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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독일 및 동방정책에 관한 정부와 의회 간 협조 및 견제 

(1970년대 초반)

연방정부 연방의회

본회의

원로평의회
상임위원회
(외교 및 
내독관계/ 
국방)

총리

총리실 
장·차관

보좌관 및 
실국장

외무성 및 
내독성 
장·차관

실국장 및 
전문 관료

<여당원내교섭단체> <야당원내교섭단체>

사민당 자민당

지도부
(대표, 
부대표, 
운영위
원, 의원)

지도부
(대표, 
부대표, 
운영위
원, 의원)

전문분과
위원회 
및 그룹
(위원장 
및 여론 
주도집단)

전문분과
위원회 
및 그룹
(위원장 
및 여론 
주도집단)

의원총회
(원내의사형성)

의원총회
(원내의사형성)

기민당 기사당

지도부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 
의원)

11
인
회
의

전문분과
위원회 
및 그룹
(위원장 
및 여론 
주도집단)

의원총회
(원내의사형성)

:정책결정 및 의사진행방향 :의사소통 및 협력과정

:정부의 설득 및 의회의 견제 :의사조정 및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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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독일 및 동방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도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형식적으로는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결정과정은 제도보

다는 인물 중심적인 특징을 보였다. 사민당의 전문분과위원회나 원내

교섭단체 지도부 회의에서 독일 및 동방정책의 기조, 전략, 실천계획 

등이 충분히 협의되었으며, 더구나 연정파트너인 자민당과의 협력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협의내용은 이미 총리실과 당 지도부 가운

데 브란트의 측근들이 비공식 조율을 거쳐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당정 간 결속력 확보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

는 이후 야당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1972년 9월 연

방의회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사민당과 자민당은 압도적

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기민당·기사당의 새로운 독일 

및 동방정책에 대한 비판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에서 그 정점을 이

루었다.

나. 서독 사례에서의 시사점

독일의 분단관리 및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귀중한 간접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

론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의 전쟁경험 부재, 양독간에 인도적 분야와 

사회·경제 분야에서 교류 유지, 소련의 지원에 따른 동독정부의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 등의 차이가 있어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새삼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사례는 국민갈등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 우

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 맥락에서 제도적 측면과 가치합의의 측면으로 대별하여 몇 가지 시

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더욱 성숙한 

정당정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당정치 구조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야만 하는 대북·통일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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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구조 하에서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정

당 간의 갈등은 대북·통일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합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정치구조가 건전한 정책갈등의 장을 정착시켜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원칙, 정책 의도의 투명성, 그리고 정책적 일관

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심리구조를 극

복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통일교

육의 당위성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틀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국회차원에 이니셔티브

를 쥐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치합의의 측면에서 서독의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우 민족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재확립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한이 단일민족이

라는 사실기반 위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결코 부인될 수 없지만 실제로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간접적으로 경험

한 이후 가치문제는 이익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비단 제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건전한 시민정

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라는 큰 그릇에 담길 내용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갈등은 언론매체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에서 언론사, 

언론인, 정치 및 사회엘리트 층의 기고자 등을 포함하는 언론의 역할

은 국민갈등 및 통합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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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과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지양하고, 자신의 

이념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비판 내지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적 합의형성 방안

가. 제도혁신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가치와 규범의 차이, 사회적·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많은 사회에서 사회 갈등과 분열의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사회의 여러 집단과 조직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며 공통된 공동체 의

식과 감정으로 포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뒤르깽의 

사회통합원리는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갈등해결의 두 가지 메커니

즘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에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참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단결하도록 하는 통합상징이나 

통합이념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을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는 국민

적 합의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참여

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혁신과 통합이념에 기초한 가치합의라는 해

결책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서 제도혁신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이

다. 첫째, 모든 국가정책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은 정책 추진의 임의성

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일단 형성된 제도는 그 

제도 안의 개인 및 집합행위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행위자의 의

식 및 가치를 변화시킨다. 제도와 의식의 관계는 일종의 변증법적 관

계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의식 및 가치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



34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다면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행위자는 그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를 하게 된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경우, 기존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견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이에 기반을 둔 

합의형성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

정을 방지하고,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집단

의 어젠더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

여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고 있

다. 정부정책의 입안과 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 여론의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유지

함으로써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사이

의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다. 물론 

정책입안과 결정, 그리고 추진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는 정당성이 높은 합의형성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

크를 통해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시민참여의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 마련,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실질적 역할 부여, 신뢰구

축방안 마련, 시민사회 내부의 통합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혁신의 구체화 방안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참여의 합의형성 제도를 마련하고, 당사자회의를 지속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합의 형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른바 ‘참여형 갈등해

결 모델’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단이 갈등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조

정하는 방식이 원용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체계와 내용의 개편

을 통해 실제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남

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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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출범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TV를 통한 통일

관련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

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보

와 보수, 지역과 지역, 계층간, 세대 간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행사들

을 추진함으로써 영역 간의 단절해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치합의: 통일의 비전과 새로운 접근방향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각각 해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이끌어 내거나 국

민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특히 각각의 쟁점에 대해 일일이 반증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대북정책

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이념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와 같은 국내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당위론적 설명과는 다른 방향에서 통일논의

를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논의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논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통일을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문제가 정치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통일담

론은 국내 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일

을 ‘적대적 세력 간의 공존과 평화’라는 단순하면서도 높은 차원의 담

론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통일논의의 합의를 도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의 ‘평화센타’를 

건립 등 통일은 곧 평화라는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

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통일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통

일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통일에 

대한 희망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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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분단으로부터 겪고 있는 폐해를 깊이 있게 자각함으로써 생겨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단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폐

해를 분단비용으로 부각시키고, 21세기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탈분단이 불가피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포

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여론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갈등은 국내 

정치 갈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대북정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특정정부의 

업적으로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자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국내정치적 

경쟁‧갈등과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두 정부의 전유물처럼 

과도하게 홍보하는 일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통일에 대한 문

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관계는 문화적 교류에 의해서도 많은 영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통일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적 통일문

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소모적인 통일논쟁을 

보편적 갈등구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위해

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퍼주기’ ‘분배투명성’ ‘북한인식’ 등에 관한 의견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북정책

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소모적인 것으로 바

라보기보다는 민주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증표로 해석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다각적인 갈등원인에 대

한 분석의 결과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시킴으로

써 갈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7                            Ⅱ.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구축방안  

여섯째, 국민화합을 위해 안보관에 대해 세대간 인식의 공감대를 넓

히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의식의 문제는 국민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핵

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보의식 자체보다는 오

히려 안보의식에 대한 세대간 분신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즉 안보관

은 문제가 없지만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안보관이 해이해져 있다

는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국민

화합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갖고 있는 안보관에 

대한 신뢰이다. 참여정부는 기성세대의 이러한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보

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전시대응 

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생계를 유지하

며 체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기능적 연대를 도

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

일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생활과 연관시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실용주

의 대북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란 결국 

통일에 대한 의견이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 개인주

의와 물질주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개인이 

통일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통일의 실용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위론적 관점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접근법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사안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실용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이념적 대결보다는 합

의도출이 용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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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 주도집단별 세부방안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해서는 정치권,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집단별로도 제도혁신과 가치합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정치권

정치권에서의 제도혁신 방안으로는 첫째, 정책추진의 투명성 향상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공

식 기구 및 인물의 대북접촉과 정책관여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정

책 결정이 극소수 인사에게 편중되는 현상도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 통일정책의 정치적 이용

은 정파 간의 갈등이 그대로 통일정책에 투영되는 계기를 형성하고 있

다. 특히 통일정책의 공과를 특정행정부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이를 둘러싼 정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지속적

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의 장애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부와 여·야당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국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을 때 정책의 내용과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여·야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우선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정기적 3자 회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고위 수준의 회동 외에 수준별 회동도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여·야당 간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통일문제

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여·야 정치인들의 대북정책 합의가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이루려면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고 모든 정책에 관해 상의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연중 개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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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6월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의 재구

성 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초당적 협력의 확보는 정당의 민주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의

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소속 정당의 당론에 의해 의사결정을 강요받

지 않도록 당의 운영이 민주화되고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

식 공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초당적 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여섯째, 정치인간 합의 창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대

북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개방·제공하여 정치인의 대북인식이 객관적이

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가치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안보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남 전쟁도발과 혁명전략을 

포기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감소

되거나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면 대북지원정책은 더욱 호소력을 지니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위협의 감소, 

평화의 보장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

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이견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다원적 사회에서의 합의는 비현

실적인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견으로 인한 갈등의 정도를 낮게 유

지하고 되도록 다른 견해의 제시와 반대의사 표시를 담론 차원에서 전

개하도록 해야 한다.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치권이 합의해

야 할 사항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집단들

이 상호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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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

언론의 제도혁신 방안의 첫 번째 사안은 남북한 언론인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언론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신문사 및 

방송사를 중심으로 공동제작 등의 언론협력이 증가됨에 따라 남북한 

언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언론인 협의체

의 구성은 남북한 언론관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동의 보도규범을 마련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언론사와 방송사가 프로그램 공동제작단을 구성하

여 합동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공동 방송제작에 수반되는 과잉제작, 절차상의 문제, 일

회성 협력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언론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프로그램 개발, 언론보도

의 공동지침 마련 등을 위해서 남북한 언론인의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남북한의 언론체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언론

인의 공동연수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서는 신문제작, 방송편집, 방송

기술, 첨단기자재 사용 등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북한 전문기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

제를 두루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관련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북한의 언론정책과 취재환경을 잘 숙지하고, 북한방문 취재

경험이 풍부하여 취재원 개발과 기사 발굴 및 작성에서도 탁월한 능력

을 보이는 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주 북한

을 방문하는 남한 언론인들이 북한당국의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포섭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북한

취재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저널리즘 덕목이라고 하겠다.

언론의 가치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냉전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 민족화합과 화해, 공존공영, 통일이 촉진되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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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실 검증의 책임과 사실보도 규범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의 사실성에 대해 언론인들의 7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언론인들 스스로 판단할 때, 통일관련 보도의 객관성을 대

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관련 보도는 취재현장과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

로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수집뿐 아니라 수집한 

사실에 대한 확인도 쉽지 않다. 남북문제는 국내 정쟁의 핵심 사안이

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했을 경우 소모적인 정

쟁에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검증 및 사실보도에 대한 규범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가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동질성

을 확인하고, 그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도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분단이 50여년 계속되어 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이질적인 언어, 문화, 생활양식을 발전시켜왔다. 언론매체가 이

러한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그 동질성을 바

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이질감을 남한의 잣대로 평가

하거나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북한 스포츠교류나 

국제대회에서의 동시입장, 그리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노력 등에 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남북

한은 물론 구소련 지역과 중국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구현

하기 위한 방송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 문화벨트’를 구축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정책논의 활성화를 위한 다시각적 뉴스정책을 수립하여

야 하며, 무엇보다도 숙의민주주의(deliberation democracy)를 위하여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언론매체를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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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다양한 시각을 수용함으로써 공론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

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념적 취향에 맞는 매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양극화를 극복하여야 이념적 대립이 완화된다고 볼 때,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역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한 북한 주민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언론정

책과 더불어, 남한 내의 대립적 집단 간의 정치적, 이념적 거리감을 줄

이는 언론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제도혁신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와 시민단체사이의 협

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작업을 실시해

야 한다. 이를 통해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시민단체

를 설득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화된 인식을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의 참여는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사안에 따라 상충되기도 한다. 

특정 시민단체는 북한인권문제의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의 부정적 측면의 하

나인 인권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거론할 경우 북한당국을 자극하여 

남북 화해·협력 추진에 역행할 수도 있다. 반면 다른 시민단체들은 북

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 하에,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을 통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모색하는 종합적·입체적 대북 인권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북

한의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이와 관련한 정부

의 입장 및 시민단체사이의 이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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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시민단체 내에서 일종의 ‘분업’ 또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적인 교류

와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삼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남

북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단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

는 가운데 ‘조화와 병행’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도의 정비 및 개폐를 통해 통일 관련 시민단체사이의 갈

등해소를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단체들 사이에도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사이의 갈등 중에는 법·제도의 

정비 및 개폐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민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해 위임입법 사항을 축소하고 법령의 명확한 내용과 절차를 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인 개정

을 포함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여건이 개

선되어야 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역시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교류·협력

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보다 융통성 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사업별 지원형

태가 바람직하며 철저한 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부지원의 확대는 필요하지

만,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의 대중적 기반 확충사업은 통일교육체제의 개편과도 맞

물려 있는 문제이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

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기반확충 및 

통일역량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

요하다.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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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가치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가치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의식의 확산과 

시민단체의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연대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과 통일의 의미, 통합에 대한 교육을 폭넓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단체사이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진보와 보

수단체 모두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

단체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양 극단의 배제, 법

치주의 존중 등 최소한의 규범 준수에 대해 ‘최소주의적 합의’를 할 필

요가 있다. 통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수에서 진

보까지를 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남남대

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가시화하

고 겸허하게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의 자기성찰적 점검

이 요구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국민

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계층간, 인종간, 세

대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남한에서도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념갈등을 놓고 보더라

도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차는 이

념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이념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

는 과다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국가발전에 손실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형성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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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논의

통일은 본질이 남북한간에 있어 국민들 간의 의지와 정책의 문제이

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처리의 과정을 관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통일

에 대한 법적인 인식은 중요하다. 통일작업이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

지 법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서로 대화의 단계에서도 그

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정비되어야 하고, 상호 교류의 단계에서도 법

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교류행위가 가능하다. 또 통일을 마무리하는 단

계에서도 결국 법적 통합의 절차를 거쳐야 통일된 하나의 국가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제 통합 논의는 경제통합‧정치통합‧사회통합 

논의와 내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통일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법

과 내용은 인접 사회과학의 관련 논의성과와 정합적으로 검토되고 분

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북통합 관련 법제연구들은 ‘법제통

합 로드맵’이라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결하여 법제통합을 위

한 인적‧조직적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빠뜨리고 있다. 법제 통합의 과

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선 법제통합을 위한 

인적‧조직적 인프라 현황 진단 및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법제 통합 

방안(전략)에 대한 평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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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남북한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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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제
ⓑ시장경제법제의도입지원

동서독법제통합
관련연구성과정리

및
추가연구필요사항

발굴

법무부특수법령과
연구결과중심

→법무부
contingency plan
assessment 필요

1. 통일조약
2. 공법
3. 재산권
4. 법제통합
5. 사유화

개성개성 통일통일

2001 2002

<북한측>

<남한측>

개성법제
입법지원

북한의개혁개방을위한
국제금융기구의지원

•국제기구-UNDP, EU, NGO 
• bilateral -USAID, CEELI 등
•국제금융기구 - WB (IBRD, IDA,    
MIGA, ICSID) EBRD ADB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여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거시적

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법제통합의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서 법제의 규범적 내용을 연역적‧정태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법제통

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동태적인 실천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관계자가 지적하듯 물적 인프라 구축은 ‘돈’과 ‘의지’가 있으

면 가능하지만 법제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

한 설득과 배려, 그리고 북측의 인식 및 태도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개

성공업지구의 경험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는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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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험과 사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주요 쟁점

현재 남‧북한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서 학계의 주된 논의는 크게 현

실화, 종합화, 체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

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은 ‘신뢰와 화해’라는 급격한 진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법령들의 정비 수준은 큰 진전이 없었다. 제정 당시 임시법이

었던 국가보안법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오면

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1990년에 제

정되었던 ｢남북교류협력법｣은 두드러진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양

화되고 다변화된 남북교류의 현실을 규제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법체계를 구성해왔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제거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남북 간의 

교류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률의 정비를 주장하는 것들은 현

실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학계와 판례를 통하

여 확립된 의견들과 남북 간의 합의사항의 기본적 내용을 법규로 명확

히 규정을 하고 각 분야별로 기본적 성격을 지니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남북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화, 체계화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법령의 정비는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고 양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오랫동안 누적될 경우 양자 간에 일종의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

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마저 쉽게 파기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공

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분명히 남북한의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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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법령의 구조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법령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법령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 방안을 공

개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꾸준한 인내심이 요구되며, 국가의 일정 다수에 의한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남북관계 자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법령의 연구와 정비는 적

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는 법령에 대

한 정비의 노력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다. 법령의 정비문제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남북한 통일법제 준비 현황

남북한 통일법제를 위한 준비의 주체 및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통

일관련 정부기관으로는 통일정책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는 대통령

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청와대의 보좌진이 있으며,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

행정부처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는 통일부이다. 

하지만 대북 및 통일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광범위한 업무의 성격상 

통일부가 혼자서 이를 모두 다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외교통상

부, 국방부, 법무부 등 일반 행정부처와 특수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조 하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편 통일부는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를 두고 개성공단의 운영에 필요

한 법률자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적 기관 및 위원회로는 국가안전

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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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통일교

육심의위원회가 있고,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

구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 내에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법제전문 관련기관으로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원 내의 사

법정책담당관,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 등이 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통일대비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지

원, 북한법제 및 통일관련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의 사법정책담당관은 북한의 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통일연구기관에는 반관반민의 국책연구기관과 순수 민간연구기관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

보연구원 등이 있고, 민간연구기관으로는 세종연구소,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북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다. 북측의 법제도 발전

북한법의 변화흐름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인민민주주의 법이론’의 시

기이다. 둘째,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법이론’의 

시기이고, 셋째, 주체사상의 독창성 논리를 법이론에 적용시키는 ‘주체

의 법이론’시기이며, 그리고 넷째, 개혁과 개방을 위한 1990년대 이후 

대외개방관련 법제정비시기이다. 그리고 끝으로 1998년 헌법개정을 기

준으로 대외경제개방정책이 이루어진 시점의 법제정비가 이루어지는 

‘김정일 시대’의 입법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북측은 2004년 8월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수록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하였는데, 북측이 ‘대중용’임을 명

기한 법전을 발간한 목적은 일반 주민들에게 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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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확립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적 통제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제‧개정

된 것으로 확인된 법률이 모두 38개인데, 그 가운데 경제관련 분야가 

2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체제전환 진행과정은 ① 계획경제 틀 

안에서의 수정모색기(부분 개혁체제, 1978-1984), ② 과도적 단계로서

의 상품경제기(사회주의 상품경제, 1984-1992), ③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채택‧발전기(사회주의 시장경제, 1992-현재) 등을 거쳐 진행되

어 왔다. 

첫 단계는 농가생산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아래에서 위로”의 농촌경

제개혁기로서, 계획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시험적으로 시장

조절기능의 도입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는 계획경제체제하에 시장조

절이 보충‧병존하는 상황에서 “계획”과 “시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

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각종 기업경영책임제가 다양하게 실험되던 “위에서 

아래로”의 도시경제개혁기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유제의 양적‧질적 주

도성이 유지되면서도 경제조절‧자원배분 면에서 시장기능에 의거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비국유경제에 대한 시장화개혁 및 국유

경제에 대한 각종 기업경영책임제의 도입이 진행되었다. 이데올로기적

인 한계로 인해 직접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품경

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시장과 계획의 결합문제는 결국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된 수단이 되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만 해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경제체제는 흔히 “계획 있는 상품

경제”라는 말로 압축‧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국유제‧대형기업에 대한 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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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제개혁기로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기초위에서 다양한 기업소

유제의 혼재‧발전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식제(股份制)

의 도입이라든가 기업집단화의 추구 등 국유제‧대형기업에 대한 “소유

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 제2단계에서의 기

업개혁이 국가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의 분리하는 이른바 “양권분리”의 

방침에 입각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된 것이라면, 이 시기에 와서 기

업개혁은 “양권통합”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법인소유권”을 국가소

유권에서 독립화‧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진행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제적 시장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거시적 통제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법제경제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법률제도 

또는 법률체계의 발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이고, 건전

한 법제의 정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

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체제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체계의 개혁은 크게 

①시장 주체를 규율하는 법률(회사법, 조합기업법, 독자기업법, 주식합

작기업법, 상업은행법, 파산법 등), ②시장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어음

법, 증권법, 거래법, 부동산거래법, 보험법 등), ③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법률(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소비자권익보장법, 광고법, 상품질량

검사법 등), ④거시적 조절을 규율하는 법률(물가법, 예산법, 중앙은행

법, 가격법, 세금법 등), ⑤노동과 사회보장을 규율하는 법률(실업보험

법, 양노보험법, 의료보험법, 사고보험법, 사회구제법 등), 그리고 ⑥대

외개방 및 섭외 경제를 규율하는 법률(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인투자

기업법 등)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 주체를 규율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의 주체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의 주체를 규율하는 법의 가장 큰 과제와 역할은 과거 국가의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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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시장의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 이외의 시장주체의 독립

적 재산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장 주체를 

규율하는 법에서는 ①시장 주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

고, ②물권법을 주 핵심으로 하는 민법전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법인‧자
연인의 재산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취득‧소멸‧이전‧보호에 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③지적재산권과 기타 무형재산권 범위와 

보호에 대한 법률제도를 정비하여 재산권 귀속의 불명확‧보호능력 부

족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권리침해(侵權)행위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권의 거래시장을 규범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의 주체로서 기업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각종의 원칙과 가치 등에 관한 규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시장 행위

에 대한 법률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어음법‧증권법‧거래

법‧부동산거래법‧보험법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이 범주에 

속하는 법률에서는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을 함에 따라 얻게 되는 권리

와 함께,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법적 책임 등이 규율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체제전환의 과정에서는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반독점법, 반부

정당경쟁법, 소비자권익보장법, 광고법, 상품질량검사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규범하고 보호

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제도를 완비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요소들, 특히 생산요소 

시장의 새로운 발전과 관련된 법규정들 역시 조정‧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총체적인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경제의 활성화

를 통하여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면서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거시적 조절을 규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경제에 대한 규제적 기능으로부터 자율성의 보장과 함께 균형의 유지

라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적 및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수단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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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예산법, 중앙은행법, 가격법, 세금법 등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

적 수단을 정비하였다.

다섯째, 경제체제의 변화는 근로자 권리의 내용과 범위, 그 실현방식 

등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립

과 발전 과정 중에서 근로자 권리의 내용과 범위, 그 실현방식 등에 대

한 구체화가 요구되는 한편 사회적 주체로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

회보장제도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의 보호뿐 아

니라 사회평등의 실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보험법, 

양노보험법, 의료보험법, 사고보험법, 사회구제법 등의 법률 법규의 제

정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중국은 이미 지난 20여년 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주요 

산업부문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경제의 세계화에도 참여하고 있

다. 경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규범된 경

제규칙에 따른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여기에서 섭외제도 및 

대외무역체제, 외국인투자이용과 대외투자확대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정

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법률 법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등이 있다. 동시 기초공업과 환경자원보호 등 여러 방면의 

법률이 제정‧개선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의 법제통합의 주요 쟁점

남북간 법제통합이라 남측과 북측의 법제도의 이질성과 차별성을 

극소화하고 동질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한 통합 담론은 주로 경제적‧사회적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통합의 반영

물이 법제통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릇 법은 사

회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mirror)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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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motor)의 기능을 수행한다. 후자의 기능을 법

의 ‘선도성’ 또는 법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법의 선도

성은 각 나라의 정치·문화적 수준과 법치관념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 편차를 보이지만, 적어도 체제전환국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법제경제라고 진단하는 예

에서처럼 새로운 질서를 실험하는 공간에서는 법과 정치가 행위의 준

칙을 마련하고 이를 계도할 필요성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남북간 법제통합은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

는다. 법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적 조직을 정비하고 지원

하는 일은 물론, 남북간 현격하게 존재하는 법인식·법감정·법치관념 

상의 차이를 극소화하는 일도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법제통합과정은 

바로 현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제통합의 단계를 편의상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

와 먼 훗날의 통일 시점으로 나누어, 과도기 단계에서 법제 통합 방안

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의 문제의식은 현재 북한이 부분개혁체제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여 법제통합의 우선적 영역을 시장관련법-시장경제로의 개혁에 필

요하거나 국가의 시장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영역-에 두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 행해지는 구체적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실험을 

중시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면 법률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리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미 준거법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남북한 신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서둘러야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나 일본 등

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의 법정

비 사업을 소개한 이유는 남측이 북측의 법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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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론과 기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제통합의 사례 검토

가. 개성공단 사례

개성은 남북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통합의 공간으로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남과 북 모두에 남북통합의 실험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

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유지하여 온 사회주의 법제와는 완

전히 다른 성격의 새로운 법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는 기존 교류협력법제 전반과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 구축의 준비상

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 실험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개성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경우

처럼 북한이 타 지역에 개성과 같은 방식의 개발을 시도하거나 개성법

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성의 실험은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라진경제무역지대법’이 입주기업에 친화적인 

법제구축을 하지 못한 것과 달리 ‘개성공업지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

을 북한에서 최초로 허용하고, 일정요건 하의 해고, 토지이용권 및 건

물의 양도, 임대, 저당, 그리고 개발업자에 의한 행정기관의 구성 등을 

규정하여 과거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입주기업에 친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심천 등 경제특구의 경우보다 더 나아간 입장을 취하고 있

다. 특히 관리위원회가 행정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는 것은 심천 등 경제특구에 비하여도 대단히 차별적인 점이다. 즉 관

리위원회의 설립을 개발업자가 하고,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개발업자에게 구성과 조직

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을 민간개발업자로 백지위임하고 그 위에 입법권까지 인정하는 것

은 중국 심천 등 경제특구는 물론 최근 입법된 우리 기업도시개발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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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차별적인 입법이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의 입법은 남측 개발업자의 의견

을 상당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남과 북이 북한의 특정지역의 법

제 인프라 구축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역사

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남과 북이 입법작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식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으로 남측의 관여 가운데 입법이 이루어진 점은 향후 남북법제 통합

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법제의 

이와 같은 특수성은 향후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 구축작업을 준비함

에 있어서 남한 교류협력법제 정비와 남북공동에 적용되는 법제 준비

작업 뿐만 아니라 북측의 법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이를 남

측이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업지구 법제 인프라 구축작업은 

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부동산등록준

칙을 포함 27개의 사업준칙을 만드는 등 입주기업에 친화적인 법제 인

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에는 개성공단 지원을 위하여 

개성사업지원단이 구성되었고, 2005년 초 개성사업지원단에 법률전문

가로 구성된 개성법률자문회의가 발족하여 각종의 하위 법규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 법제 인프라 구축은 북한 사회에 전혀 새

로운 법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로 방대할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로드맵)의 설정, 

각 영역별 외부전문가 풀의 구성과 활용, 적절한 외부용역의 활용 등 

중심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따라서 궁극적

으로 이 문제는 통일부 내에 개성공업지구 법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법제 인프라 구

축작업을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 법제 인프라 구축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마찬가지로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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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이 개성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

원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남북협력기금법의 해석‧운용이 필

요하다.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통합의 시대를 법제도적으로 준

비하려면 통일부 내에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조직을 만들고 이

들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물론 체계적인 로드맵의 설

정, 각 영역별 외부전문가 풀의 구성과 활용 등 통일법제 준비의 중심

축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성을 포함하여 남북경제협력교류를 지

원하기 위한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개성사업지원단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능과 관련

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민간기구가 수행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관반민기구가 구성될 경우 대만 해

기회 6개 부서 중 하나로 법률서비스처가 있는 것에 비추어 의당 법률

지원부서가 설치되어 법제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 법제 인프라 구축작업은 앞서 본 것처럼 이미 남북의 공동작업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남북 개성법제 실무협의

회 등을 구성하여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심천의 경우처럼 실험 확

산의 모델이 되려면 개성 법제 구축 작업이 북한의 법제역량 구축지원

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제의 필요성, 의미, 기

능과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중국 심천 사례

개성 법제 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심천의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천의 사례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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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여 성공한 거의 유일한 선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1980

년대에 심천 등 4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약 25년이 경

과하였으며, 그 동안 심천 등 경제특구는 각종 정책과 법제도의 실험실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 토지 관련법, 회사법, 노동법 등 주요한 입

법이 대부분 심천 등 경제특구에서 먼저 도입되어 실험과정을 거친 다

음 전국적인 법제로 입법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 예를 들어 심천에서 

최초로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허용되었고, 이를 기초로 1988년 중

국 개정헌법에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규정되었다. 또한 노동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제의 변화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

산되었으며, 중국회사법은 심천주식회사조례를 모범으로 삼아 입법되

었다.

심천시의 입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79년 1월부

터 1992년 6월까지로 심천시가 1992년 7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권입법권4을 부여하기 이전의 단계이다. 제2단계는 

1992년 7월 수권입법권을 부여받은 이후부터 2000년 7월 중국입법법 

실시이전까지의 단계이다. 제3단계는 2000년 7월 중국입법법 실시 이

후로 이 단계에서 심천시는 경제특구의 수권입법권과 함께 시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국의 법제 특히 경제특구의 법제의 입법 및 변화과정과 이 과정에

서의 시행착오를 살펴보는 것은 개성법제를 준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92년 심천시가 수권입법권을 부여

받은 이후 법제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90년대 이

후 심천경제특구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가 된 점은 주목을 요한다. 특

4경제특구의 수권입법권은 지방정부의 법규가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헌법,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개개의 법률, 행정법규와 다른 법규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중국 입법의 기본적인 위계질서에 반하는 지극
히 예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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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와 같은 수권입법권이 주어지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

과 중국이 12년이 걸려 도출한 결론이 수권입법권, 즉 독자적이고 차별

적인 법질서의 구축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 심천의 토지관리제도 변화

일 시 법 안

1981년 11월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심천 경제특구 토지관리 잠
행규정’
- 규정된 사용기간 내에 고정적 사용비를 징수
- 토지 사용권 부여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및 저당 불가 
명시)

1984년 12월 ‘심천경제특구 토지사용비 조절 및 우대, 감면조치’

1987년 9월 중국 최초로 토지사용권 유상양도

1988년 1월
광동성정부 ‘심천경제특구 토지관리조례’ 공포 (토지사용권 양
도, 상속, 증여, 저당 가능함 명시) 

1988년 4월 헌법 개정(“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

1988년 12월 중국 토지관리법 공포

1989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토지증치세 징수(부동산 가치평가소 
설립) 

1991년 중국 국무원 ‘국유재산 평가관리지침’ 공포

1993년
심천 토지증치세 징수경험 기초 ‘중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공포 

1994년 6월 심천시 ‘심천경제특구토지사용권 출양조례’ 제정

1994년 7월
중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공포(부동산가격의 평가제도와 평가인
원의 자격인증제도 시행 규정)

1995년 10월 중국 담보법 실시

1998년 2월 ‘심천 경제특구 토지사용권 입찰경매규정’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허용되기 

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1988년 중국 개정헌법에 토지사용

권의 유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된 점, 그리고 심천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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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전국적인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시행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심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헌법이 개정

되고 전국적인 토지법제가 정비된 것은 개혁개방의 추진에 관한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심천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적인 법제를 받아들여 적

응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개성

의 법제 인프라 구축작업도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법질

서를 창출하는 작업이므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긴 

안목으로 심천의 예를 기초로 입법의 로드맵을 정하고 경중에 따른 우

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중장기 입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성의 

경우 심천의 선례와 라선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남한의 풍부한 

법제 인프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법제 인프라 구

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라선과 

심천의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성 법제 인프라 구축의 전략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천시는 1985년 법제국을 설치하고 1993년 법제연구소를 설

치하여 법제 인프라 구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처

럼 심천시가 시 차원에서 법제 연구소를 설치한 것은 법제 구축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점은 향후 개성법제 인프

라 정비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법제통합 방안

가. 남북한 법제 인프라 사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문제이다. 새로

운 전환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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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집행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거버넌스라고 부른다면, 이때 거버넌

스의 핵심적인 분야의 하나가 법적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공행정의 책임성, 투명성과 더불어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부정부패가 통제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된다

는 것은 개인의 활동이 보장되고 계약을 비롯한 법적 행위의 집행이 

보장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

연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진다.

사회주의 법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때 자연히 상행위의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

고, 이는 자연히 법의 지배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법체계가 개인의 자유

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의 지배로 이행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고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

로운 사적 경제 영역이 확대되어 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

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된다. 건

전하고 효율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시장제도의 성공

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규와 제도

를 준비해왔다.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남북한의 교류확대는 향후 예기

하지 못했던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남북당

국간의 합의서, 남한의 법, 북한의 법, 국제법 등에 의한 해결이 모색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북한은 2002년 11월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

과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을 비롯한 13개의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5 

5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개성공업지
구의 기업창설‧운영, 분쟁해결 등 본문 5장 46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
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서(제1조), 
북측의 주권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구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은 
위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에 북측의 주권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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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동안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세칙의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만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

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하여 남측

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등의 정부당국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률자

문회의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9호

에 따른 사업준칙의 제정권에 따른 여러 준칙을 작성하였다.6

이러한 법제 인프라의 부족현상은 무엇보다 법제 인프라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의 결여, 전문인력과 재정지원의 부족 등에서 기인하고 있

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법제 인프라 구축의 중

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기, 통신, 용수, 도로, 철도 

등 물리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더라도 법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

을 경우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외부자본의 투자

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개발업자나 우리 정부

가 개성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한 흔적은 거

의 없다. 우리 정부와 개발업자는 앞서 본 법, 13개 규정 및 관련 합의

서 이외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몇 개나 되는 세부입법을 어떤 순

서에 따라 언제까지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법제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준비한 적도 없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 적도 없다. 이는 법제 인프

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하겠다. 

둘째, 개성이 남북통합의 실험공간이고 그 법제 역시 남북통합에 대

비한 법제구축 작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개성담당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법제 

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제9조)고 규정하여 경제활동에 관
하여는 북측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6이 준칙 중에는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 존재하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법적 미비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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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가 없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진

행은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통일부의 조직

표에는 법제 담당 전문부서가 없음은 물론 법률전문가가 없다. 

개성공단을 위한 정부의 법률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는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1992년부터 특

수법령과가 설치되어 매년 검사 수 명이 전문적인 연구를 하여 왔고 

특히 독일통일의 선례, 중국과 대만 양안간 교류 이슈, 동유럽체제전환

국가와 베트남의 사례 및 북한법 등을 연구하여 왔으며 그간 발간한 

자료집이 30여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해왔다. 개성공

업지구법 및 일부 규정의 입법과정에도 관여하여 왔고, 특히 ‘출입체류

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에 관한 합의서’ 등에 관하여는 주도

적으로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법제 인프라 구축

과 관련한 법무부의 역할은 여전히 통일부가 맡기거나 과거부터 수행

하여 온 출입체류, 중재 등 특정사항에 한정되고 법제 구축의 로드맵 

설정과 체계적인 준비 등 주도적인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과 관련한 예산의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법제 인프라에만 국

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개성이 성공하려면 도로, 전

기, 통신 등 물리적 인프라 외에 법제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그 법제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배정이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나. 대북 법정비 지원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법제도 개혁 및 법제 통합에 대한 시도와 노력

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북한 전체로 확산되고 개성공

업지구가 그것을 위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진정으로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외부적 기제의 작용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그러한 외부적 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

원과 주변 국가에 의한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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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법제정비 등을 통해 무상지

원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독려‧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하는 일은 법제통합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개성공업

지구도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

제정비는 국제적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무엇

보다도 국제금융기구가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법제정비지원

사업의 구체적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전문가나 

공무원들의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저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

도 가장 절실한 분야이다. 이 점에서 일본이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

이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법정비 지원 사업의 기법(know- 

how)도 우리에게 직접적 유용성을 가진다.

물론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의 전략과 우리의 법제통합 전략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민족간 통일이

라는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남북간 법제통합방안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민주주의‧인권이라는 

보편적 요구 또는 시장질서의 확산이라는 특수이익을 고려하여 현실

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비지원의 방

향과 우선순위, 내용 및 방법, 정부의 정책의지 및 속도 등에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에서 색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개혁 지원의 명분과 형식에 있어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측에 시장경제 요소를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착

륙시키는 작업이 법제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작금 

일본이 구사하는 노우-하우는 직접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이 

현재로서는 주로 법무성 등의 정부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양성 및 훈련

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지원사업이 법제와 관련

하여 포괄적 구조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고, 나고야 대학 등 연구기관에



67                    Ⅲ. 남북한 통일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서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법제연구 차원에서도 상호 교감이 진전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법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학이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법정비 

지원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정비 지원을 하기 위

해서는 현지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정비 지원사

업을 하면서 현지법을 이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

정비 지원사업과 현지법의 이해가 병행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이미 해당 국가에 대한 선행 지식을 쌓은 다른 국

가들과의 학술연대, 국제학술네트워크 등의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법정비지원에 수반될 국가에 대한 법연구 방법론을 심화시켜

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연구 방법론은 법정비 지원 그 자체의 ‘이

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법정비 

지원의 대상국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인 만큼 해당 국가의 법제도개혁에 대한 지원이 시장경

제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등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원대상 국가의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법’이

란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고유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부터 유래되는 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러한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정비 지원 대상국가 가운데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 중

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던 부족사회의 전통법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국민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1945년 혁명 이후 봉인되었던 ‘자치법규’

가 ‘도이모이정책’의 과정 가운데 부활되기도 하였다.

다만 북한은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개성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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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색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개혁 지원의 명

분과 형식에 있어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 법 충돌 해소방안

분단국가라고 해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 동안에는 법률의 충돌이 현

실화되지는 않는다. 서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법

률이 효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간섭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의 

충돌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분단국가라고 해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의 체제와 법률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법률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법률의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즉 

민사분야에서는 국제사법을 적용하면 되고, 형사분야에서는 국제적으

로 인정되고 있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되

고, 행정 분야에서는 외국간의 관계처럼 풀어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처럼 분단을 잠정적, 사실적 상태로만 인정하고, 규범적으로 

상대 체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우선 헌법상 영토 및 통일조항에 있어서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단초

를 1992년 2월 19일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계라고 표현하면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제1조),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이러한 원칙을 

우리 헌법의 해석에서도 적용하여, 적어도 ‘남북이 통일을 위하여 교류

하고, 협력하는 과정과 공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법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률충돌의 문제는 헌법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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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북의 경제교류를 둘러싼 사법관계가 어느 곳에서 판단되며(이른

바 ‘재판관할’의 문제),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해석‧적용되는지(이른바 

‘준거법’의 문제)), 형사법적 관계(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속지주의‧속인

주의‧보호주의 등의 문제, 피해보상과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문제 등), 

행정법적 관계(다만 행정법적 영역에서의 법률충돌문제는 현재 개성

공업지구 이외에서는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듯 하다), 노동법적 

관계 등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률충돌을 해소시킬 가능성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통일은 우리 헌법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헌법 및 실

정법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통합은 남북한에 적용

되고 있는 법률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실질은 남북

한의 형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삶의 질서를 어떻게 합의된 하나의 질

서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예단

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너무나 이질적인 남북한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헌법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

은 시기상조이다. 향후 우리의 통일이 독일식의 급진적 흡수방식이 될

지 중국식의 점진적 체제전환 방식이 될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예측하

기 힘들고, 국가연합·연방국가·단일국가의 선택 문제도 규범적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제 변환의 정도·방향 및 속도와 연관된 사회정치적 

요인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측은 통일국가의 기

본이념과 원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를 형성하고 각기 헌법에서 통일

을 상정한 개방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의 헌법통합은 개별 실정법의 통합논의를 통한 성과물을 반

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하여 

남북 쌍방이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야 하며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해당부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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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①헌법과 법적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②상호교류가 실현되면 남북한이 상호 사회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헌법통합과 법률통합에서는 법률통합의 작업을 먼저 진행시켜야 

한다.

④법통합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헌법통합을 가능하

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쌍방이 각각 이

에 맞게 헌법을 개정한다.

⑤남북쌍방이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없

애야 한다.

⑥법률통합은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진행시켜 간다.

⑦북한의 개별법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우

리 법과 비교하여 통일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찾아낸다.

⑧통일법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인적 인프

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를 관장하는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한다.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은 통일에 따르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게 될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통일

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생활에 가장 

합당한 방안을 찾아내어 남북한 주민의 이익의 조화를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한 다음 남북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모델을 

찾아내는 작업을 정부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여 진행시켜야 하

겠지만 민간부문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가장 수용하기 쉬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통합은 선거법 등 정치관

계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각종 행정법의 통합과 민사소송제도, 형

사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 등 사법제도의 통합을 포함한다. 이런 작업

은 행정부의 각 소관부처와 사법부는 물론 국회 등에서도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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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 부처에서의 작업이 하나의 일관된 모습을 갖추고, 

통합이라는 전체 구도 하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하고 관장하

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와 기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통합의 전체 구도

를 잡고 이러한 구도 하에 세부적인 일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를 통일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통합의 내용법의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통치구조 및 정치관계

법, 민사법, 상사법 그리고 형사법의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치구

조의 문제는 통일국가의 통치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합의이기도 하는 것이고, 서로 이질적이

기 때문에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다. 또한 통치구조의 

문제는 각각의 권한을 행사할 인적 자원의 충원과 배치의 문제를 포함

하고 있다.

특히 제도의 통합에는 물적인 통합과 인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가령 

검찰과 법원, 사법제도의 통합의 경우 통일국가에서 검사, 판사, 변호

사의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일국가에서의 법조

인의 충원을 생각해보면 법률의 통합에는 그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

보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민법의 통합은 민사법통합의 한 내용을 이룬다. 민법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물권법과 채권법의 통합, 가족법의 통합

이 그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민법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몰수토

지에 대한 재산권 문제, 특히 남한 거주자 가운데 이전에 북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소유권의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흡수식 통일방법을 전제로 하여 북한의 현거주자에게 북한토지의 소

유권을 인정하되 자본주의에 적응하기까지 일정 기간 처분을 금지하

고, 남한의 원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한의 각종의 소유형태와 소유현황에 대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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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의 화합과 새로 

형성되는 공동체질서에 합당하겠는가를 합의한 다음 결정될 문제이다.

민사법의 통합은 민사소송법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민사소

송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음이 밝혀졌다. 과연 민사소송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원의 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통일국가에서 어떤 민

사분쟁 해결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남북한에 없는 새로운 절차와 제도도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상사법의 통합은 법률통합 중에 비교적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도 있다. 남북한 간의 거래와 상호 내부의 거래질서를 조정하는 작업

은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

선 상사법분야는 국제상거래와 조화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호 협의

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부분이다. 이와 함께 화폐, 상행위, 그리고 

기업행위관련 법규의 통일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형사법의 통일은 형법의 통일과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의 통일을 포

함한다. 상호간 국가 형벌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국가형법권 행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범죄에 대한 

입장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특별형법의 정비까

지 포함한다. 형사소송법의 통합은 통일국가에서 수사권과 형사재판권

의 행사문제이며, 이는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구성방법과 재판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한 통합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원리가 재정립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5.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법제 개혁의 전문성과 통합성 및 장기성을 고려해 보면, 보다 본격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한 물적·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부처 또는 연구원 

등에서 통일에 대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수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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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부족이라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성과들이 공유되지 않아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법통합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점진적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이

고 전략적인 접근을 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법제 개혁 유도는 남측의 지원과 의지만으로 가능하

지 않고 북측에 대한 설득과 배려 및 북측의 인식태도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나 북측의 요

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른바 ‘관계의 동태학’(dynamics of relations)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

일부의 현장성과 법무부·법원의 전문성이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구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통일연

구원에서 조차 법제연구를 전담하는 센터나 부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통일관련 입법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

구원·민간연구원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국민대학교의 법학

연구소,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원 사법정책연구실 등에서 지속적인 관

심을 가지고 관련법제의 연구 및 외국법제의 소개 등을 행해왔지만, 독

일의 예 등에 비추어 연구의 양과 질이 태부족인 데다 연구의 방식이 

정태적·이론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통일법제

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부와 업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모호하여 정부간, 연구기간 간 정보교류가 원

활하지 않아 정책형성 과정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남북간 경협이 활성화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 법제통합의 필요성

은 더욱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적·인적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과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 점

에 관해서는 관련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부의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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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통일법제 준비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통일부인데, 통일법제 연구를 

위한 전문적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

부·국방부 등과의 업무분장과 협조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통일부가 

인적·물적 조직을 확대하여 통일법제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준담부서

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법무부 등의 유관기관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수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법률제도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주도하

고 통일부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

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후자의 법무부 주도 방식은 

독일과 일본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의 법제통합은 독일의 

급속한 흡수방식과 달리 북측과의 상시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

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법제정비지원사업과는 달리 민족적 

통일과업의 일환으로 법제통합이 논의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일부 주도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통일법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

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

는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장기간의 연구 성과와 경

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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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분야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세계화·정보화·민주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

능이 약화된 반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국제 NGO 및 시

민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국가-사

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로써 거버넌스 이론을 도입하고 

이에 준거하여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해 오고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국

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을 강조하며 국가-사회관계가 기존의 

관료중심의 위계적 통치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수평적으로 연계되

어 협력하여야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

버넌스 이론을 원용한 통일정책 분석은 기존의 통일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1

세기 세계화·정보화·민주화가 더욱 심화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추

진될 남북한 통합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업-시민사

회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추진되

고 있으며, 그 공간적 추진 범위는 국제·지역·국내·지방 등 다수준에 

걸쳐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남북한이 접촉을 확대하며 평

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국

내외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상호

조정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은 국제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남북한 국내수준

의 행위자(정부·기업·민간단체) 및 남북한이 통합하여 형성되는 남북

연합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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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통일정책 거버넌스 분석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유엔, IAEA 등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군

축·인권·개발 등의 이슈와 관련된 국제 NGO의 역할이 논의의 대상이

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지역 차원의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중

국·일본·러시아의 역할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남북관계 차원에 관

련된 통일정책 거버넌스에서는 국가중심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주도적

인 역할 분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운영의 최고지도자의 통일정책 

비전과 중앙행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체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통일정책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혁신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 추진 실태를 검

토하고자 한다. 정부-기업 파트너십에서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연계망을 형성해가는 구도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실태

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통일정책 참여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사회·문화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대북활동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정부와 연계 및 협력관계를 분석하며, 아울러 민간단체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 협조체제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끝으로 남북연합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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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남한의 행위주체들과 파트너

십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

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글로벌 거버넌스와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문제

이다. 그러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지정학적인 특성상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핵개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과 긴밀한 공조체

제를 유지하고 중국·러시아의 협조를 받아 그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국제 NGO들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

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통일문제는 이제 

세계화 시대의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의 일환이 되었다.

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

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미국

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군사용 핵개발을 동결

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5

년 7월 26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단계 제

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동년 9월 19일 북한 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

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NPT 복귀 시점, 핵사찰 방법,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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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방식,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속도와 조건, 에너지 지원 형

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나. 대북 인도적 지원

1995년 홍수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부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1995년 8월 23일 북한 유엔대표부는 당시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고,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료진 파견

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콩을 원조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유엔인도지원국은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년 9월 

12일 대북 지원 관련 유엔기구 공동명의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 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

서, 초기의 단순한 긴급구호성 식량지원에서 농업‧산림복구, 축산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개발구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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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유엔기구간 통합 대북 인도적 지원 종합현황(1995～2004)

(금액 단위 : 미화 만 달러)

연도 목표액 지원액 지원/목표

유엔 합동 호소
(1995.9～1996.6)

2,032 927 45.6%

1차 통합 호소
(1996.7～1997.3)

4,363 3,439 78.8%

2차 통합 호소
(1997.4～1997.12)

1억 8,439 1억 5,838 85.9%

3차 통합 호소
(1998.1～1998.12)

3억 8,324 2억 1,587 56.3%

4차 통합 호소
(1999.1～1999.12)

2억 9,208 1억 8,989 65.0%

5차 통합 호소
(2000.1～2000.12)

1억 9,747 1억 5,310 77.5%

6차 통합 호소
(2001.1～2001.12)

3억 8,398 2억 4,837
64.7%

7차 통합호소
(2002.1～2002,12)

2억 4,684 2억 1,979 89.0%

9차 통합호소
(2003.1～2003,12)

2억 2,937 1억 3,310 58.0%

10차 통합호소
(2004.1～2004,10)

2억 878 1억 2,124 58.1%

합 계 23억 640 14억 8,221 64.3%

* 1995년 9월 12일 유엔 ‘합동 호소’의 영어 명칭은 “Joint UN Appeal issued 

on 12 September 1995”이고, 1996년부터 시작된 ‘통합 호소’는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임. 

* 출처: 유엔인도지원조정국(http://www.reliefweb.int) 자료.

유엔기구의 대북 지원과 달리 수많은 국제 비정부기구(INGOs)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합된 자료는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까리따스,7 ‘국경없는 의사회’(MSF), 옥

7국제까리따스는 가톨릭 교회의 구호‧개발 국제기구로 198개 나라‧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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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팜(Oxfam), ACT, 스위스 ADRA 등 많은 INGOs들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IFRC는 유엔과 별도로 1995년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식량

과 주거시설 복구지원 등 수재민에 대한 긴급구호에 치중하였다. 이후 

IFRC는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보건부문과 북한 당국의 재난대비 역량 

구축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다. IFRC는 이 기간(1995년부터 

2004년의 기간)동안 약 7,104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담당

하였다.

<표 Ⅳ-2> 1995～2004년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대북 지원 실적

(단위 : 미화 만 달러) 

구 분 목표(만달러) 실적(만달러) 실적율(%)

1차(1995.10-1996.6)  415  349  84.1

2차(1996.4-1996.10)  574  443  77.2

3차(1996.11-1997.6) 1,080  756  70.0

3차 추가(1997.7-11) 1,733  1,403  81.0

4차(1997.12-1998.11) 1,400  826  59.0

5차(1999.1-12)  900  420  46.7

6차(2000.1-12)  619  301  48.6

7차(2001.1-12)  696  383  55.0

8차(2002.1-12)  753  820 108.9

9차(2003.1-12)  920  886 96.3

10차(2004.1-6) 1,071 517 54.9

총 계 10,161 7,104 69.9

출처: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국제 까리따스는 1993년부터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와 국가교육위

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회원기구 까리따스의 협의체이며 까리따스의 사
업을 국제차원에서 협의 총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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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관계자들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자, 바로 대북 지원사업을 시

작하였다. MSF는 북한 당국의 공식 지원요청을 받아 1995년 10～12월 

약 3개월 동안 북한 수해지역에 구호단을 파견하여 의료구호활동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MSF의 구호활동은 소속 의료진이 북한 당국의 통제

로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1998년 10월 1일 북한에

서 철수하면서 중단되었다. 

옥스팜의 경우는 1997년 8월 북한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당국에게 3개 지역에 대한 식수, 위생, 공중보건, 영양 등에 관한 

포괄적인 구호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유엔아동기금과 공동으로 3

개 도시지역 식수 소독사업을 실시하였다. 옥스팜은 1998년 8～9월에

는 제한적으로 우물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의 큰물피해대책

위원회의 협조 하에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등에서 수

인성 질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하여 식수와 위생사업을 추진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옥스팜은 위생개선사업 자체가 북한 보건개선에 기여하

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모금이 종료되면서 1999

년 12월 사업을 중단하고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이외에도 독일의 농업행동(Deutsche Welthungerhilfe/German Agro 

Action: GAA, 1962년 독일에서 설립)은 1997년 평양 사무소를 개설하

여 대북 지원을 시작하였고, 주로 식량안보와 농업복구를 지원하여 왔

으며, 벨기에의 ‘장애자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은 ‘조선불

구자지원협회’와의 협력 속에서 함흥지역 장애어린이 수술과 약 2,000

여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 5월에는 북한에 상

주하지 않으면서 대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GO/INGOs 들은 세

계식량계획의 북한 사무소의 형식으로 식량원조연락기구(Food Aid 

Liaison Unit: FALU)를 설치하여 대북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FALU

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는 ACT, ADRA, 국제 까리따스, 캐나다 곡물은

행(Canadian Foodgrains Bank: CFGB), Mercy Corp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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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World Vision International(WVI) 등 6개 NGO들이 참여하였으

나, 이후 ADRA와 MCI가 빠져 지금은 4개 비정부기구가 FALU를 운

영하고 있다. FALU 운영비는 참여 비정부기구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

다. FALU는 북한 당국과 세계식량계획 사이의 북한 내 구호활동 양해

각서에 예속되며, 북한 외무성 소속기관인 큰물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하

여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FALU의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FALU 요원들

은 참여 비정부기구들에 의하여 임명되나, 유엔 직원지위를 갖고 세계

식량계획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등 FALU는 유엔기구와 비

정부기구의 독특한 혼합체 조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FALU

는 복잡한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여 새로운 지원방안을 실험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NGO 이외에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호활동에는 많은 국가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

다. 정부차원에서는 역시 한국이 전체 지원액의 30여%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어 일본과 EU,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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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국가별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2004년)

지원국가 지원액(달러) 총지원액중 비중(%)

한국 66,036,134 27.98

일본 46,598,015 19.74

유럽연합 32,909,099 13.94

개인 19,712,735 8.35

미국 19,044,524 8.07

스웨덴 10,549,805 4.47

독일 8,070,661 3.42

호주 5,841,273 2.47

캐나다 5,417,067 2.29

이탈리아 4,542,945 1.92

노르웨이 4,221,846 1.79

아일랜드 2,919,735 1.24

유엔기구 1,926,317 0.82

영국 1,846,447 0.78

덴마크 1,819,596 0.77

기타 4,592,958 1.95

합계 236,049,157 100.00

출처: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System Database, 

18 October, 2004.

다.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는 북

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엔은 인권소위원회

에서 1997년에 대북 인권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3년 총회에서의 유

엔 결의안 통과 이후 2005년 현재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다루

고 있다. EU는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



86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제를 주요의제로 부각시켰다. EU는 인권회담(2001. 6. 11～12) 등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으며, 2002년 6월에는 북한과 인권

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국의 인권실태를 중요한 사안

으로 고려해 왔다. 미국은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인권침해사항을 평가하

면서 미국의 외교정책 집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일당지배 하의 독재국가로 최고

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군과 보

안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농업정

책의 실패와 1995～1997년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전체인구의 

10%인 약 1～2백만 명이 기아 및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제고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상원 

공화당 정책위 의장인 존 카일(Jon Kyl) 의원 등 4명은 2003년 1월 외

교위원회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 탈북자 지원 및 미국 

망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민간단체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위포럼재단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 미국 망명 허용 및 

탈북자 수용소 건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여 왔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나치나 구소련 수용소와 같은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의 실례로 간주하여, 북한인권을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BS, ABC 등 미국의 주요 매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소개

하고, 황장엽 등 탈북자들의 의회 증언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로비단체인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CWA)’은 북한의 고위공직자 및 과학자들의 탈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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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Safe Harbor 프로젝트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6월 26일 허

드슨 연구소와 디펜스포럼,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 등 13개 종교·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향상을 목표로 북한자유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NKFC)을 결성하고, 미국 내 북한인

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 북

한인권위원회는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일종

의 ‘노예 노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 수입금지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상업용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정치범수용소를 분

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내의 북한내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3년 7월 16일 미국의

회와 NGOs들이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하면서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2003년 상‧하원에서 북

한자유화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으로 가시화되었으며, 2004

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제정되었다.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UN, EU, 그리고 미국의 노력은 근본적

으로 인권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

인식의 차이는 문화적, 정치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서구 기준의 인권 레

짐에 동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인권레짐의 형성

은 지식기반이론의 설명과 같이 레짐이 상향식으로 인권 규범에 대한 

지역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강대국의 이익과 권

력을 배제한 형태의 인권레짐이 형성된다면 권위적인 북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에 대해 동아시적 기준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

권 탄압을 정당화할 명목이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인권

레짐의 형성은 궁극적이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동북아 지역의 각 주권국가들의 인

권 상황의 상이하고, 역내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북한인권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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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적 협력 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국제수준에서의 통일정책 네트워크의 평가

국제수준의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Track Ⅰ’(정

부간 협력), ‘Track Ⅱ’(학계나 준공무원에 의한 비공식적 외교), 그리

고 ‘Track Ⅲ’(NGO/INGOs의 외교적 노력) 등 세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Track Ⅰ’에는 북·미 양자회담, 6자회담, ASEAN+3, ARF, APEC 등 

정부 차원의 회담이 포함되며 북한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들

에 대한 논의는 주로 ‘Track Ⅰ’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군사·안보 사안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Track Ⅰ’을 통합 접근법

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즉 정부차원의 협상은 국익과 국내정치적인 요

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대북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

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이 

접근은 각 국가들 간의 주권문제와 공통 인권레짐 형성의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에 있어 정부 간 차원 논의는 그 

실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Track Ⅱ’의 접근은 주로 기업이 주요한 

행위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접근은 경제 및 인권영역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아·태안보

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환경문제, 경제불균형, 인권문제 등

에 관련하여 소위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비전

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은 1999년 2년 프로젝트로 형성

되어 각국에서 2명씩 비정부 대표를 선정하여 지역협력에 대한 비전 

보고서(vision report)를 작성하여 2001년 ASEAN+3의 정상회담에 제

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정치, 안보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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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의 청사진

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인권을 구체적으로 거론

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 형성과 북한인권문제의 연결고리

를 형성하였다. 한편 경제영역에 있어 북한지역의 개방 및 현대의 관광

사업 진출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접근은 다

양한 영역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체

적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저하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끝으로 NGOs 중심의 ‘Track Ⅲ’ 방식은 국제기구들과의 공조 등에 

따른 유연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 접근이 용이한 강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이 접근은 이미 북한인권문제 영역에 있어 그 실효성이 나타

났으며, 통일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념과 체제의 상이를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러한 각각의 접근의 장단을 직시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의 활용과 비용과 효율에 있어 현실적 계산을 바

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일정책 비전과 정부혁신

대북포용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활성화정책이다.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기업은 정치적 상황논리에 제약

받지 않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며, 사

회‧종교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실시하며 각기 특성에 따

라 학술‧종교‧스포츠‧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북 접촉을 확대하게 된다.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정책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각기 대북사업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게 함으로써 통일정책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용

하게 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 정부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

회'를 설립하여 개혁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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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개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모

든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과

제 도출에서부터 세부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개혁의 전 주체

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

적 개혁체계 하에서 구체화된 행정개혁 로드맵은 효율적인 행정, 봉사

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 5대 목표를 5년 

후 한국 행정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깨끗한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참여의 정부는 먼저 돈 안 쓰는 선거

풍토를 마련하여 고비용 정치 및 선거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특혜를 철폐하

여 권력형 비리를 제거하였다. 깨끗한 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한 참여의 정부는 분권화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였다. 2004년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또는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

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어 통상적 국정업무와 부처간 정책

조정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내각은 책임총리제와 분야별 

팀장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통일관계

장관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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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통일부의 정책네트워크 

민간기업

민간남북경제
교류협의회

국회

야당  여당

국제협력

통일부

장관-정책
고객과의 대화

국민

통외통 상임
위원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외부전문가

대북지원민관 
정책협의회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국제 
NGO

KEDO

국내 
NGO

통일연구원
기타연구기관
교수‧전문가

미‧일‧중‧러‧EU 등
미‧일‧중 통일주재관 
주한외국공관

통일부는 향후 업무혁신을 위해 2004년 2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혁신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혁신로드맵에서는 향후 3년 내 변화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통일부의 미래상으로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라는 혁신비전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국민들의 정

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북한 

정보자료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국민

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수렴하고, 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북한과 왕래‧교역하며, 학술, 문화, 체육 부문 등에 상호 

교류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

류협력사업은 법적으로는 통일부의 승인 사항이나 실제로는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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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가 사업승인 업무를 행정자

치부에 위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자치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5년 4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추진된 남

북교류협력사업은 총 24개 단체, 48개 사업에 이른다. 성사된 사업 중

에는 경제 분야가 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인도적 지원(4건), 체육(3건), 학술(2건), 문화(1건) 분야 순이다. 

참여정부 2년 반 동안 남북한 정부차원의 접촉이 대폭 증대하여 남

북장관급회담, 남북군사분야 회담, 인도분야 회담, 체육분야 회담 등 남

북대화 횟수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의 남북대화 횟수와 비슷한 수준

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 회담은 약 1.5배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정책 부문의 정부혁신도 효율성, 투명성과 국민참여가 확대됨으로

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남북경협과 정부-기업 파트너십

정부는 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

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특성상 기업은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요

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원리, 형평성,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현대는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정부와 기업이 상호 조율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갈등도 

존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정부의 의제설정이나 대안형성보다는 기업이 주도

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북측과의 초기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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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현대아산은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2,000만 평에 대한 사업

권 취득하였으며, 현재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사

업파트너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중심의 통일정책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구도뿐만 아니라 기업-북한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야 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현대와 북측 아태이기 때

문에 이 사업에서 기업과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강산 

관련 대부분의 사업을 이 두 사업주체가 상호 협의의 형식으로 의제설

정, 대안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국정부와 북한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

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의 초기와 대기업의 독점성이 약해지는 개성공단이나 남북 

IT협력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 기업간 공정한 경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강해질 경우 남북경협은 

그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다. 남북경협 특성상 초기에는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업이 확대·발전할수록 

형평성 논란이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욱 증폭될 태세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선택권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아 우리 기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

결책을 관련 기업들의 모임 또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기업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남북경협이 국내산업

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동 사업관련 국내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강산관광경비 지원금 확대, 금강산 외

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반발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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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정책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기업중심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번

영을 도모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투

자환경 개선은 북한 경제개혁(노동시장 등)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계기로 인력 및 물자

의 중요 물류통로로 기능하고, 남북접촉 및 투자상담의 편이성으로 교

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 역시 남북대화의 첫 물꼬를 튼 사업으로 남북간 인

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및 나아가 민족공

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규모의 인적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군

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

다. 아울러 남북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통일문제에 대해 구체

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통일의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이산가족 행사 등 남북공동행사 개최와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금강산지역이 민족화해와 협력의 장소, 민족공동체 회

복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끝으로 남북경협의 기업적 효율성이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소 

개선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기업총수

의 야망이 결합되어 추진됨으로써 시장원리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후 남북경협의 채산성 악화는 기업내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남북한 경협이 본격화 단계에 돌입하면서 점차 시장원리가 가미

되고 있으며, 남북한 경협의 후발주자(중소기업)는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경협은 사업파트너인 북한의 불

확실한 태도, 정치군사적 문제의 영향, 북한의 과도한 요구, 그리고 북

한지역 인프라 부족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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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사회의 통일정책 참여

시민들의 통일정책 참여는 선거 등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관

례적’ 참여 유형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에서도 NGO들의 대북

지원 활동, 집회나 시위 등 여러 ‘비관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의 대중적 보급과 참여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 정책기조에 힘입

은 가운데 기존 NGO의 활동을 뛰어넘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온라인(on line)과 오프라인(off line)이 연계되어 이루어

지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통일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이슈를 두고 폭넓게 전개되고 있고, 이는 동시에 이

념적 분극화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통일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

여 주목되는 현상은 정치인이나 이익단체, 언론 등 전통적이고 관례적

인 정책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는 이들 정책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

정책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는 시민참여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통일정책 시민참여 유형을 ‘자치역량’에 초점

을 맞추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적 참여’는 시민들이 어떤 

통일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어떤 통일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듣는 

수준에서의 참여형태이다. 둘째, ‘정보제시 참여’는 시민들이 통일부의 

주기적 여론조사, 사이버 여론조사(cyber poll) 등이 응답하는 형태의 

참여이다. 셋째, ‘협의적 참여’는 통일부의 직능대표형 시민들이 참가하

는 각종 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넷째, ‘인센티브 참여’는 통일부

가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프로그램이나 사회통일교육와 관

련한 정부보조금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섯째, ‘기능적 참여’

는 NGO들이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무연고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지원’ 사업이나 ‘학습쉼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섯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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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참여’는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 수립을 위해 

마련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를 예시할 수 있다. 그

리고 끝으로 자율적 참여는 정부의 개입 없이 NGO들이 주도적으로 프

로젝트를 개발‧운영하는 참여유형을 말한다. 

2004년 말 현재 통일부가 허가한 통일관련 비영리법인들은 총 140개

이다. 이들은 활동목적에 따라 크게 연구단체, 교류‧협력단체, 인도지원

단체, 교육단체, 일반적 성격을 지닌 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NGO들

은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통일정책의 의제설정 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NGO들은 무엇보다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GO 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을 모으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문제

와 관련한 입법, 프로그램과 정책 집행 등에 필요한 정보 발굴, 출판 

및 보급의 활동을 하며, 통일정책의 추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 또

한 NGO들은 공공서비스와 재정지출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데 기

여하며,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정의, 시민권리 및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NGO들의 정부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 활동으로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통일부는 홈페이

지에서 ‘정보공개’를 ‘국민참여마당’과 함께 주요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

고, 정책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공개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NGO들은 통일정책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GO들

은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입법 자문, 정책 혁신,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정책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NGO들이 갖고 있는 자원, 즉 전문지식과 

여론동원능력 그리고 실행능력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시민들의 통일정책 참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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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책 마련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대체로 그 양태는 OECD의 참여 수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소극적 수준인 ‘정보 공개’ 단계에서 점차로 ‘시민 협의’ 단계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

호협력적인 정부-시민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거버넌스’의 도래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조정과 키잡이 역할이 약화되면서 국정의 난맥상이 나타날 수

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통일 NGO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갈

등이 국정의 난맥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NGO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참여는 책

무성, 민주주의, 교육과 투명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NGO들은 정책파트너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통일 

NGO들이 통일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NGO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 자기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구비,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접근 가능, 지적 설득력과 정치적 영향력 및 재정적 

역량 구비 등의 조건을 달성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만큼 NGO들도 책무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재정자립과 상업화의 문제, 정치화의 문

제, 통일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불평등과 다수공익의 배제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6. 통일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

가. 기본방향

남북한 통합의 순조로운 진행과 통일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

계 개선은 세계화‧정보화‧민주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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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내부 개

혁을 단행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거

버넌스를 담당하는 개별국가, 국제기구, 지역연합, 다국적 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특성 및 대북사업 추진실태를 냉철히 분석하고 이

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신기능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정부가 

기업,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동 협력하는 거버넌스 논리

와 구조적 친화성을 보이고 있다. 분권화, 민주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대북 사업을 

확대하며 북측 파트너와 유대를 긴밀히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야 한다. 

통일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서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안보

분야의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역시 정부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밖에 없다. 통일정책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여

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정책이 초당적 지지

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통일정책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정부

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남북한 통합에 따른 

국론분열 가능성을 예방하는 기반이 된다.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남한의 정부-기업-시민단체들이 각기 북한측 

상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하는 상태

를 지향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군사‧경제‧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협력안보를 추구

해야 한다. 기업은 남북 경협을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

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한의 정부-기업-민간단체가 각기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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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남북연합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한 내부의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역량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체적으로 통합해 가는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북한지

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감으로써 남북한의 정부-기업-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한 다층적인 남북연합 거버넌스로 확대‧발전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나. 국제체제 수준의 통일정책 효율화 방안

한반도의 통일정책은 현실 국제정치의 냉철한 인식과 변화된 흐름을 

분석한 다양한 주체와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효율적이게 된다. 

안보문제에 관한 통일정책은 기존 국제협력의 채널을 활용하고, 이 외 

다양한 NGO들과 지역적 Track을 모색하고 의사 조율에 있어 융통성

을 갖추는 한편,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며, 평화번영

정책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주변4

국의 명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체로의 확대‧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지원활동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균형 

있는 북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조건부 원조는 북한 당국과 효과

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

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외부의 일방적인 기술지원보다는 

현지에 적합한 대안제시와 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하므로 Track Ⅱ와 Ⅲ

를 중심으로 인내심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고려하되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협력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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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므로 동북아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Track Ⅲ를 중심으로 

한 공유감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협력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관련 정보의 공개, 법‧제도의 구비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 민주주의 정착 등 국제사회의 일반

적인 규범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개발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양자적 협력사업과 다자적 협력사업

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와 EU, 개별국가들의 기존의 

노력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의 

동서양 인식 차이와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며, 북한의 인권문

제 개선은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권탄압 개선에 크게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인권레짐은 다층적, 다원적 차원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NGO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다.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정부측 인사들은 통일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정책 거버넌스를 일단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에 기업, NGO, 언론 등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국

가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에 도움이 되며, 정책결정의 내용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

주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통일정책 참여를 급격히 확대하

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통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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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

가 있다. 셋째, 통일 NGO의 책무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

한다. 넷째, 언론이 특정 이익이나 이념 또는 편집기조에 따라 통일정

책을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다

섯째,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조건, 즉 정보공개의 범위,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한 정보접근의 불평등 등도 우려의 대상이다. 여섯째, 지방자

치단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에서 노정되고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 중심의 통일정책 네트워크를 효율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

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통일정책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

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해소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정부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정보격차 등 정

보화의 제약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 및 협력의 확대가 다양하고 유연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라. 정부와 기업간 협력강화 방안

정부는 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

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특성상, 기업은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요

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원리, 형평성,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 3대 경협 사업의 하나로 

남북당국간 합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배타적 집행

을 현대아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특혜시비 및 독점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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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대규모 초기 투자로 기업

경영에 무리가 생겼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성‧백두산 관광, 평양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을 확대할 경우

에는 정부와 기업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국은 남북협력사업의 시장 형성 및 제도적 보장에 

대해 협력을 해야 하며, 기업간 협력사업 시에는 공동 진출을 통해 초

기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2, 3단계 개

발과 관련해서도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일정한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제도화에 보

다 힘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의 경우 현대아산이라는 단일 

행위자 혹은 개인의 배타적 독점권과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

업 자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기업 간 관계의 부정

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본격화 국면에 들어선 지금 ‘남북경협 전담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나 서독의 상공신탁공사(Treuhandelstelle fur Industire und Handel) 

기능을 할 수 있는 반관반민의 경협전담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경

협전담공사와 경협기획단의 관계는 경추위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경

협기획단은 남북관계와 경협정책 조율,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 협력사

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경협공사는 공적 협력

사업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면 된다.

남북경협에서 정부-기업간 협력구도 형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이해와 윈-윈(Win-Win)의 역할분담이다. 현재 대북지원

은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개발지원이 

확대될 경우 정부-기업간 협력구도는 더욱 더 절실하다. 또한 정부와 

특정 기업간 형평성 논란과 투명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남북경협

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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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민사회의 통일정책참여 확대 방안

NGO들이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NGO들은 통일부에 대해서 ‘비

판적’인 차원을 넘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거버넌스’에 접

근해야 한다. 둘째, NGO들의 비판이나 대안이 ‘정책 거버넌스’에 수용

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 네트워크’가 개방적이어서 정당, 기업 등 다른 

이해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NGO들

이 통일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 영향력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NGO들은 스스로의 참여를 통일정책 거버넌스에 통합하기 위한 다

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첫째, NGO들

은 통일부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약을 통해 NGO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NGO들은 통일정책과정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GO들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당이나 기업 등 다른 정책행위자들과 역할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NGO들은 자신들의 참여 없이는 어려움

이 따르는 통일정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부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NGO들과 시민사회 대표를 통

일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참여시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는 보다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일부-시민들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준거 틀과 도구를 설정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통일정책의 의제가 설정되기 이전부

터 시민들이 통일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이 보장되어

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일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filtering)하고 집적(aggregating)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협의 제도를 보완하고 아울러 통일정책에 대한 ‘심의적인’(delib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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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장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 제도

적 보완을 토대로 정부와 시민, 전문가들의 심의적인 토론이 유기적으

로 뒷받침된다면 통일정책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력이 증대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그림 Ⅳ-3> 통일정책 거버넌스 체계

통일정책 거버넌스

≪민관통일정책협의회≫

통일부 관련 조직

전문가          
시민단체

통일정책 

분과위

경제협력

분과위

사회문화

협력

분과위

인도적

사안

분과위

통일교육

분과위

탈북자

정착

분과위

국제협력

분과위

통일부는 통일정책과정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

켜 의제설정, 정책제안 제시 및 정책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통일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이

해관계를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개발함

으로써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또한 새로운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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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책 추진을 지원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와 시민, NGO들이 통일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통일정책협의회’(가칭)를 상위에 두고, 그 산하

에 통일정책,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사안, 통일교육, 북한이

탈주민정착,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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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통합과 경제인프라의 제측면

남북한 경제통합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 조성 및 통일 역량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한국 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제분야 인프라를 남북한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에 남북한을 포

괄하는 방향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남북한통합과정 및 통

합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이 순조

롭게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인프라의 확장과 관련하여 경제분야

의 통일 인프라를 인적, 제도적, 물리적, 재정금융적 측면 등 네 측면으

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인프라의 확장을 남한, 북한, 남북한관

계, 국제사회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4×4의 매트릭스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개별 16개 

범주 가운데에는 경계가 다소 모호하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 사례를 찾기 어려운 유형의 범주도 있다.

물론 이러한 범주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제분야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남북경제통합의 수준과 방향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경제통합의 방향성은 크게 보아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

제협력의 동시 추진을 한 축으로 하고,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조화를 다른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합단계를 정치적 

통합의 대표적인 단계론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경제적 통합의 대

표적인 단계론인 발라사(B. Balassa)의 경제통합론에 기초하여 양자를 

다소 절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상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관계를 3단계 발전론(남북협력-남북연합-남북통합)으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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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대 정부가 발전시켜 온 한국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이다. 이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

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

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가면서 정

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공존을 추구

해 가는 단계이다. 이 경우 교류‧협력의 제도화 등 남북관계의 대폭 진

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설정한다.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

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화해협력단계에서 형성된 남북 상호 간의 신

뢰를 바탕으로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을 지향한다. 남북

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

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제이

다. 동시에 남북 간에 이념적‧정치적 교류 협력, 체계적 군축 및 군비통

제도 실시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한 두 체제를 통합하여 정치

공동체를 실현, ‘1민족 1국가’로서의 통일을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경제적 통합에서는 발라사의 5단계 경제통합론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경제공동체는 국민경제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차별이란 대체로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

운 이동을 막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장벽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갖가지 차별이 제거된 정도에 따라 경제공동체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발라사는 ①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

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함으로써 역내 자유무역(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지만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②역

내 재화의 자유이동 보장과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정

책을 취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역내  동‧자본 등 생산요소

의 자유이동과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 공통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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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Common Market), ④각 가맹국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져 공동 경제정책이 수행되는 화폐 및 경제동맹(Monetary & 

Economic Union), 그리고 ⑤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되는 완전한 통합(Complete Union)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이질적 경제체제 문제, 통합 

주체의 주권 문제,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더욱이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과 병행

해서 진행될 것이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라

사의 고전적 경제통합론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아이디어가 수용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남북협력-남북

연합-남북통합의 세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정부의 3단계 

통일론을 기반으로 발라사의 5단계 경제통합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

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은 발라사의 1～3단계(즉 자유무역지대, 관세

동맹, 공동시장)에 해당되고, ‘통합’은 발라사의 4, 5단계(화폐 및 경제

동맹, 완전한 통합)에 해당된다.8 한편 각 단계는 하나의 과정(process)

인 동시에 하나의 상태(state)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단계구분은 어디까지나 개념적 차원의 것이다. 현실세

계에서 특히 연합과 통합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일단 경제협력기

에서 경제연합기로 전환되면 연합의 시기는 곧바로 통합의 단계로 전

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설정의 한계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의 초점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모색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개념적인 단계구분은 충분히 유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8여기서 연합과 통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각자
가 별개의, 독자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통합된, 단일의 
재정‧금융정책을 전개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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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인프라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부문의 통일인프라는 경제통합 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정부 측 행정인력과 남북한 간의 경제체제의 차이로 발생한 남

북주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관 등의 의식 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교육인력, 그리고 특히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를 남북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비

정부부문의 전문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통독과정에서의 인적 인프라 수요

독일의 통합과정에서도 교육, 행정, 그리고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재

교육 및 새로운 수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교육분야의 경우 통독 

이후 교육인력, 연구인력, 그리고 재교육 인력 등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

다. 교육인력통합과 관련하여 독일은 동독지역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

제를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 및 직업훈련 수준의 균등, 교육과정의 교류

가능성, 교육과정의 상호인정 등을 보장하는 자유롭고 다원주의적이며 

세분화된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통합의 과정에

서는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의 인정을 위한 잠정적인 원

칙”(1990.10.1)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유지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였으며, 정치·사회과목의 교사 경우에는 2-3년간의 자유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대한 정치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

사 자격이 계속해서 인정되었다.

독일의 대학교육 개혁작업은 연방 차원의 협의기구인 학술자문위원

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학술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정책권고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독대학의 구조, 즉 학제, 학과 그리

고 교과과정을 서독 대학을 모델로 하여 개편한다. 둘째, 구조개편으로 



113Ⅴ.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교수인력의 대체는 불가피하지만 서독출신 교수인력으로 채워지는 현

상을 최소화하도록 동독출신의 젊은 학자들을 교수인력으로 양성한다. 

셋째,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동독지역에는 종합대 신설을 

억제하고 전문대학을 증설한다. 그러나 동독대학의 개혁이 서독모델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에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러한 원칙에서 진행된 교수인력(1989년 약 7,000명 추산)에 대한 재평

가와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며, 새로

운 인력은 동독대학 출신의 젊은 학자와 서독대학 출신의 인력을 충원

하였다. 1993년까지 구동독지역 대학에 취업한 서독지역 출신 교수인

력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력에 대한 수요는 구동독지역의 공직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

련분야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의 주요 교

육과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법, 헌법, 재정학 및 행정학 등이었으며, 시장경제의 운영방

식, 세제와 납세관리 역시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위해 연

방과 주에서는 재교육을 담당할 프로젝트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이 조

직은 후에 ‘연방행정아카데미’라는 독립적인 연구그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 공직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사업은 ①교육대상의 수

준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 ②공직자 교육프로그램(교육내

용과 강사 및 교수의 선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그리고 

③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강사진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효과

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인력의 수요는 ‘통일조약’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적성의 결

핍, 공무원의 서비스 부족, 수요초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정리 

해고가 진행되면서 구동독지역의 행정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발생하면

서 나타나고 있다. 구동독은 1990년 7월 27일 자유선거를 통해서 ‘주 

도입법(landereinfuhrungsgesetz)’을 제정하여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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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토대로 5개 주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통일 당시에는 주정부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州) 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자체

적으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서독정부가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주 수임관(landesbeauftragte)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구동독지

역의 주 행정체계 구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공무

원은 물론 사법기관의 종사자들까지 동독지역에 파견하게 되었으며, 

서독지역 공무원들의 구동독지역으로 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력 파견이나 이동이 연방 차원의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지사의 소속 정당이나 주의회의 구성에 따라서 각

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둘째, 구동독지역에 파견할 공무원을 모집

하면서 희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

을 겪었다. 따라서 199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퇴직한 공무원들도 

구동독지역의 행정체계 구축 작업에 참여하였다. 셋째, 갑작스러운 통

일로 인하여 준비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체

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서독지역 출신의 행정관료들이 

구동독지역에서 고위직을 많이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에 따라서 구동독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중·하위직에 종사하게 됨

으로써 지역출신에 따른 갈등이 생겨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통독 후 동독지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작업, 특히 사

유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전문인력에 대한 인적 수요

가 발생하였다. 독일의 경우 사유화는 신탁관리청에 의해 진행되었는

데, 신탁관리청이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독 후 동

독지역에서 활동할 국제무역, 국제금융 기업의 관리(회계 및 노사관리) 

등 경제분야의 민간전문가가 동독지역의 공공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들의 경우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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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인력 중에

서 전력에 문제가 있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따

라 발생한 추가적인 소요인력의 수요를 단기적으로는 서독지역의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을 두고 지역 자체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

우,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긴급

하게 제기될 경우 당장에 시급한 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문제

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등이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부문 인적 인프라의 확충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수요는 단계별로 

특징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그 특징이 중첩되

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단계에서는 교육분야의 전문인

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경제연합단계로 발전하면서 

경제전문가에 대한 수요 비중이 확대되며, 통합단계에서는 행정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사회의 역할과 비중도 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경제협력단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시장교육 등 재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에서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연합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정책 자문,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연계된 개

혁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남측과 연계한 북측 인력양성 등으로 그 영역

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통합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과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남측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프로그

램의 개발과 직접적인 경제분야의 정책 자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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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 인적 인프라는 주로 정부, NGO와 연구소 등을 통해 형성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교육인력 양성은 주로 통일원 산하의 통일교육

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흥사단, 경실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인력 양

성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윤리교육’ 과정에서 북한

문제와 통일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 역시 통일과정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통일문제에 국한된 전문 교육인력이 양

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인력 수

요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통일 과정

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인력 양성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한두 과목이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문의 역할은 사회공통의 이념을 제시하고 그 이

념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할 남북경제의 

통합은 경제작동체계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남북 경제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시장경제체제가 

지니는 경쟁력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 노력을 고려할 때, 우

리의 경제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

화시키는 등의 조정작업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문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 추구해야할 목

표로는 교육부문에서 경제통합 기반 조성,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통합의 기반조성

과 관련해서 교육부문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많은 변화들을 

미리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문제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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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다양한 부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은 경제통합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

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북측의 경

제주체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

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경제주체가 시장

경제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는 남측 일반주민들에게 경제

통합의 효과를 설명하고 북측의 특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분적으

로, 과도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해를 구하는 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문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인

적, 물적‧제도적 토대 구축작업 병행추진, 남북 간 교육분야의 인적교류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행정부분 인적 인프라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 중에서 행정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제의 성격상, 

정부가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

서 행정분야의 인력양성을 준비한 실적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

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행정부문에서 통일과정을 관리해 나갈 인력

을 양성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다. 다만 1990년대 초반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

되었을 때부터 소규모로 ‘통일대비요원’을 아주 비공식적으로 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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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역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특

히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문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적

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부문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경제협력의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능력을 강화하며, 북한

지역의 자치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은 행정통합과정과 연계된 

인적 인프라 확충과제를 추진하고, 남북 간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며, 경

제협력사업 및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을 위한 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행정통합을 추

진하는 작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남북 양쪽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제도

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행정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관료들의 구조조정 필

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행정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부

문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성격상 경제

통합이 더 어렵고 다양하며 복잡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자치능력을 조기에 배양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통합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이러한 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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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발전하게 되면 통일부를 제외한 경제

부처에서도 북한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특수성과 전문성

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통합에 대비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전문분야 인적 인프라

민간부문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남

북경제통합을 촉진시키고,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 및 개혁 노력을 지원

하며, 민간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체계적인 민간 전문가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전문가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며,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를 유도하고, 국제기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인적 부문에서 경제통합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고, 급격한 형태

의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야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육 전문인력 부문과 경제 전문인력 부문이다. 교육 전문인력과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

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행정부문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북한·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경제통합 관리요원으

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체계적

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북측 전문인력 부문이다. 북측에서 제기되는 인재 양성 수요에 대해 우

리 측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남측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북측의 전문인력 양성 작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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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의 개정이다. 교육부문과 민간부문의 통일·북한 문제 교육전문인력 양

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2005.7.27)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통일교육 현장에서 제기

되어 온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 주도, 의무

조항 결여, 재정지원방안 누락, 전문가 양성방안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문가 과정’ 개설이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소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혼란부분은 최소화하고 성과부분은 극대화하는 역

할은 결국 국가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적

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

를 결정지을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를 위

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시설과 전문 교육인력의 확보가 긴요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다. 북측지역에 시장경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

혁을 촉진하고, 남북협력의 확대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

며,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북측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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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

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북한의 수요에 부응한다

는 차원을 넘어서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3. 제도적 인프라

가. 무역‧투자관련 제도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관련 제도의 발전을 ①협력단계(남북한 특

구연합 형성), ②연합단계(남북한 FTA 발전), 그리고 ③통합단계(남북

한 경제동맹과 통화통합) 등 세 단계의 발전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협력 단계에서 북한은 전국토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에는 정치

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특구를 중

심으로 개방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

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입지에 따라 특구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단 개성특구의 경우 생산중심형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면서 

무역중심형 특구인 인천과 연계하면서 서울 주변의 첨단 기술력을 보

유하는 산업 단지(IT‧BT분야 등의 특화된 산업 단지)와 클러스터를 이

루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외자도입의 폭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지분에 대한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한

다. 남한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특구지역과의 무역‧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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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에 관련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남한과 개성특구 사이

에도 중국-홍콩 간에 체결된 CEPA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

진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특구에 국제적 차원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연합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무역과 투자

를 확대하고 개방의 경험을 축적하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FTA를 결성

하는 방법으로 상품시장의 통합을 시도한다. 남북한 간에 결성되는 

FTA는 사실상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

한 협력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Comprehensive FTA)를 지향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경쟁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력이동, 정부

조달, 비관세장벽 등 과제에 일반적인 FTA와는 다른 특별한 예외조치

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남북한 간에 FTA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무역기업의 자

주권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포괄적인 

대외경제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시장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해 특정한 피해 부문에 대한 보상 및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먼저 마련하

고, 점차 보상보다는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구조조정 지원에 중점을 두

는 포괄적인 법제로 이행하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공

동구조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남한은 이에 필요한 구조기금을 주도

적으로 조성한다. 또 남북한 FTA가 동북아 FTA 논의와 연계될 수 있

도록 동북아 차원의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이의 일부를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통합단계에는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대표성을 위임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며 이의 권능을 보장하는 국내법을 각각 제정한다. 시장 통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정책이 수립되거나 또는 정책의 조

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각각의 경제안정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주요 거시정책 및 통화정책에서의 정책 조화 또는 공동정책

을 시행되고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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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통합과 관련된 공동정책에서 나아가 남북한 통화동맹을 결성한다. 

나. 생산관련 제도

본 연구에서는 생산 관련 제도 역시 세 단계를 거쳐 발전시키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즉 협력단계에서는 인센티브 개혁을 추진‧지원하는 제

도를 마련하고, 연합단계에서 소유권 개혁과 구조조정에 관한 제도를 

발전시키며, 통합단계에 이르러 남북한 간에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하

는 것이다.

협력단계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운영되는 외자기업의 활동

을 확고히 보장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분권화, 책임

제, 기업조세제, 회사제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생

산유인을 자극하는 가격제도를 마련하고, 국유 유통기업을 행정기관으

로부터 독립시키며, 생산조직을 다양화한다. 임금, 고용, 사회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시장화 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법 제도 마련

에 앞서 미시적 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부

동산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농장 단위의 생산 

유인 제고를 위해 농지 사용권이 보장한다. 북한 기존 기업의 잉여 노

동자를 흡수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한은 투자

에 조세와 금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양한 직업훈련, 인력지원, 자

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연합단계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소유권 개혁에 들어감으로

써 남북한 간 소유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은 위로부터 빠르게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는 전략이 추진되

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규정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국유기업이 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과 절차를 마련한다. 농장 소유권도 점진적으로 사유화한다. 생산

자재 공급체계, 농업용수 공급체계, 기술개발 및 확산보급 체계는 국가 

주도로 조직적으로 재편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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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하나, 이는 

거시적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북한의 사회

보장제도가 독립된 체계를 갖도록 한다. 토지시장은 전국적 차원에서 

시장제도의 심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토관리 차원에서 계획적인 개

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한이 북한의 민영화 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공적 개발기

구를 구성한다. 연합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남한에서는 조세 

징수와 국채 발행의 방법을 도입한다. 

통합단계에 이르면 북한은 경쟁적 기업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

금보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이 되면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지향한다. 사회보장제도상의 재정적 의존관계가 남북한 간에 수립되어

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법의 통합을 지향한다.

4. 물리적 인프라

가. 산업협력

남북차원에서의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방향을 취해야 한다. 

첫째, 비교우위를 활용한 점진적인 산업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적인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자생적으로 산업형성이 어

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한 산업구조를 보완하여, 통합된 경

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

서 의식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현재 산업의 추세적인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 산업협력과 그 추세이고 

또한 국제적인 기술변화와 경쟁이다. 요컨대, 남북한 산업협력은 국가

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발전 및 형성에서 점

진적인 방식과 획기적인 방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하며, 동북아 차원에

서의 수급구조 및 무역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괄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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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북한 산업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해서 중장기

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산업발전은 우선 북한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북한

수요를 대상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남한수요와 국제수

요로 확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산업의 공급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요구되는 산업은 즉각 형성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물리적 설비를 확충하고, 낮은 차원에서 시장마인드를 형성시키는 것만

으로 충분한 1차 산업이나 로테크산업(low-tech industry)이나 개인서비

스 및 공공서비스산업을 먼저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중위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미디엄-테크산업(medium-tech industry)

과 산업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단계에서는 북한 내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이 긴급한 수

요로 구성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과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한 비

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그 협력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으

로는 북한 내 경제특구 등을 통한 산업협력의 가능성 타진과 지반 확

대,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의 서비스산업 형성 가능성 타진 및 형성방안 

실행이 추구될 수 있다. 

경제연합단계에서는 농림업 등 1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북한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산업에 기본이 되는 물류 등 산업서비스업이 기본적

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저위기술의 산업에서는 독자성이 확

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중위기술수준의 산업이 육성되거나, 동일 

산업에서도 중위기술수준의 역할을 담당하여 남한경제와의 산업 내 무

역을 진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산업통합의 구조의 동력 형성이라는 차

원에서 남북한 산업 내 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공업 수출산업화의 안정

화, 신산업의 가능성 타진과 산업간 분업구조 가능성 타진 및 지반 확

대, 그리고 서비스산업 확대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경제통합단계에서는 남북한 수요뿐만 아니라 국제수요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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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의 진화와 형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장점 중 하나

인 고급 공학인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들 인력이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그 수준에 따라 하이테크-산업(high-tech 

industry)의 가능성이 추구될 수도 있다.

나. 사회간접자본 개발협력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남북한 간 사회간접자본의 협력은 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협력단계에서

는 전술한 산업협력과 연관지어, 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수

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연합단계에서는 산업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단계에서는 직간접적인 요구를 모두 포괄한 사회경제적인 인프라

로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와의 연계를 고려한 동북아시아 허브로 기능할 때 발생

하는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재정금융적 인프라

통일비용 개념은 통일에 대한 이해와 비용을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급진적인가 아

니면 점진적인가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통일비

용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때문에 추정액수에서 큰 편차가 발생한다. 또

한 통일비용에서의 편차는 각 연구의 목적과 제반 가정이 통일방식, 통

일시기, 소득격차 조정 폭, 통일 이후 조정 기간 등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존의 통일비용의 추계는 주로 비경제적인 비용은 

대부분 제외하고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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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새로운 추정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

에 의하여 추정된 통일비용은 대체로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적게는 

2,0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중간값을 약 

4,000억 달러라고 할 경우 독일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큰 부담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남한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남한의 재정적 지원으로 정부출연금 확대 등

을 통해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확대‧발전시키는 방법, 통일사업을 위한 

목적세 신설을 통해 일반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을 신설하거나 통합하여 협력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국공

채를 발행하여 통일사업에 이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편 국제적 차원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기존의 IMF, World Bank 등 국

제기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역내 국제금융기구의 설립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동

북아개발은행(North 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DB)의 설립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북한재정 부문의 개혁이 긴요하

다. 최근 북한에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으로 재정부문에서 기업

에 대한 국가예산의 개입비중이 줄어들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일

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경제요소를 

수용하는 기조적인 변화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우선 

경제협력기에는 북한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재정과 금융의 분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경제연합기에는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회보장관

련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군사비 지출을 줄임으로서 재정

적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엄격한 재정지출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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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수입과 관련해서는 조세행정의 개선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남북한 재정통합에 앞서서 북한재정 개혁뿐만 아니라 남한

부문에서 통일에 대비한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의 

수립과 규모 확대 의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적극적

인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 지향적인 통일예산의 확충이 필요

하다.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현금유통이 증가

하고 있고 유일적 자금공급체계와 ‘원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주의적 금융체제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체제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의 금

융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문의 개혁에서 언급했듯이 남북협

력기에 금융이 재정에서 분리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이 재정에서 분리된 남북연합기에는 먼저 금융시스템 수립을 위해 ‘이

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며 은행의 사유화나 외국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북한의 은행제도가 이원적 은행제도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북한기업의 부실채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도록 하고 거시적인 안정성에 기능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또한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안정성(financial safety)을 제고하여 금융위기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특수은행의 설립 등 시장실패의 보

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

으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원활한 증권시장 운영을 위

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의 통

화통합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화통합은 남북 간에 동일한 화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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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자유로운 자

본이동에 의하여 금융시장이 통합된 경우로 남북 간의 경제적인 장벽

이 거의 대부분 제거되고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

통합은 미시적 효율성의 강화와 거시적인 안정성의 제고를 통하여 남

북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을 유도할 것

이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통화통

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통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통화통합의 속도에 따라서 EU 통화통

합과 같은 점진적 모형과 동서독과 같은 급진적 모형이 고려될 수 있

다. 또한 통화통합의 방식에 따라서 제3의 화폐가 단일화폐로 창출되도

록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경우와 한 화폐가 다른 화폐를 완전 흡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조기에 통화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남북한

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금융부문

의 통합이 교류의 전반적인 확대에 의하여 시장이 단일화되는 방식으

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통화통합은 정책적인 고려와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간에 통화통합이 급

진적인 통화통합이 아니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행될 것으로 전

망되는데 이 경우 상이한 체제 간에 통화통합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

의 통합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타 인프라의 통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점진적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율제도가 남

한의 제도와 수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4가지 경제 분야 통일 인프라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물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이다. 그리고 대개 하드웨어 하면 물리적인 것, 소프트웨어 하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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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떠올린다. 통합에 국한시켜 보면 물리적인 것은 기능적 통합이고, 

제도는 말 그대로 제도적 통합이다. 여기서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

프라의 연관성이 도출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화된 경제이

다. 물리적인 것의 움직임은 반드시 화폐의 움직임에 의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재정금융적인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고

는 물리적 인프라는 성립하기 힘들다. 소요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

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적 인프라이다. 주체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실현할 

수 없다.

즉 인적 인프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그 다음이 재정

금융적 인프라이다. 흔히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필

요한 것은 사람과 돈, 즉 인력과 예산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전제 

하에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가 성립한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

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정

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인적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 과제는 이

른바 현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바 연구를 통해 형

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의 인적인 인프라 구축은 지적인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적인 인프라는 제도적 인

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금융적 인프라의 토대를 구축하는 의미도 가

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인적 인프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체계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달리 보면 인적 

인프라의 문제는 조직적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차피 남북경협

에서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집합체격인 조

직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남북경제협력-남북경제연합-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 진행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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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최근 이른바 신남북경

협시대의 개막, 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현대의 백두산 관광 사업권 

획득, 김윤규 부회장 파문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식, 

정부 내 역할 분담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정비는 경협의 재원조달 문제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달리 보면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경제통합에서 인적 

인프라와 재정금융적 인프라는 맞물려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서 사람과 돈이 밀접한 관계를 가짐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에 있어서는 그 연관성이 매우 높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핵심적인 축, 

기본 조건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고 특히 경협의 초기단계에서는 

남한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협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확대가 선

결과제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금이라는 방식에 의존할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논의가 모아진다.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다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당

연하다. 그리고 이는 첫째, 통일부의 조직 개편, 둘째, 민관의 역할 재조

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주체의 등장, 셋째, 정부 내에서 통일부가 아닌 

경제부처의 참여 범위 확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렇다면 지금보

다는 이른바 행위자(player)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 간 

및 정부 내 협의체의 필요성, 그리고 각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자, 

나아가 때로는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할 존재, 즉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게 된다. 요컨대 통합 인프라의 확장에서는 무엇

보다 재원조달 문제까지 염두에 둔 인적 인프라의 확장, 나아가 경협사

업 추진체계의 재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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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

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

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

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북

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에 대한 기

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히 남북

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

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

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발효하였

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

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

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

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 및 평화교

육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이다. 이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과거의 유사한 통일교육 패러

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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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 과거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 근거

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

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①제도적·법적 측

면, ②학교통일교육, ③사회통일교육, 그리고 ④통일교육 네트워크 상

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

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

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가.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우선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현행 통일교육 관련 법규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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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남북 간 상황에 맞게 법제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진행된 남북한의 관계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변화가 없었다. 

또한 1999년 1월 국회의견을 거쳐 동년 8월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 ‘통

일교육지원법’(법률5752호) 역시 급변하는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지원법’에 대한 수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1월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

민적 확산 기반 강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개정된 통일교육지원

법은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조항(제6조 2항)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제6조의 3항)을 신설

한 것으로 제외하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둘째,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좋은 한 사례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들도 시급하게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방법이나 교

육내용과 상치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통일교육 행위 그 자체가 찬양‧고
무죄에 해당되거나 통일교육 교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를 통하여 자의

적인 법적용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사

당국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호성이 노정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독점해온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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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최신의 북한관련 정보는 여전히 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

되고 있어 통일교육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

여 일선에서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신자

료의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

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계법령의 불

완전성으로 인하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육체계, 교육방법, 교육

내용에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비체계성

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주도 통일교육체제의 한계, 중앙정부 중심 통일

교육의 비효율성,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지원체계는 탁상공론이나 실적 

지향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1999년 8월 통

일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는 정부가 매년 새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를 심

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

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

성됨에 따라 정부주도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의 운영실

태도 이러한 우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실무위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제1기 통일교육심

의위원회는 1999년 10월 6일과 12월 6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현장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탁

상공론식의 통일교육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정부주도에 의

한 통일교육지원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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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분

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이 다분히 지방화 되고 분산화 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양축으로 하

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로 인하여 통일

교육은 단순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

하고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한 통일교육의 실시는 예산상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절대적인 시간 역시 부족한 편이다.

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기본법은 주변 환경

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지원

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

거규정을 만들고,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도 사회통일교육

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울러 근거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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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집행

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통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첫째,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구

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일반 

위원들의 임기를 통일교육 3개년 계획 수립기간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지방 분권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

육원 산하로 이관하여 통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끝으로 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여

야 한다. 제시할 수 있는 제안으로 통일교육원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

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통일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순수한 의미의 교

육기관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3.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의 통일교육 계획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로 옮겨지는가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그 빈도와 정

도가 훨씬 덜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과교육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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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통일교육보다는 행사나 체험학습, 또는 각종 대회 등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은 교사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육체계, 목표, 내용, 그리

고 방법 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체계의 문제점은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신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목표 역시 냉전시대의 영향이 여전히 잔존해 있

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위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갖는 관성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논

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

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교육목표 설정의 추상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상성은 통일교

육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교육내용 속에 일방적인 반공 교육적 관점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학교통일교육 실시방법의 다

양성이 부족하며, 주로 단기성 실적 위주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한편 학교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신패러

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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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내포하고 있는 학습(Erziehung)의 개념과 교육(Bildung)의 개념

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

른 교육내용, 교수법 등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이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운 방법

론(교수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대내외 통일 환경의 변화 및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

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새로운 통일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체계 개선

학교 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통일

교육 체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은 단순히 교과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외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패

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교과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과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교과교육의 체

계적 구성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를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조직하기 위하여 도

덕교과에서 통일교육에 배당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한다. 또

한 도덕교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사회과를 핵심교과로 재조직하여야 하며,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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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과 관련된 일반교과들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학교현장

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

들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교과 내에서 통일교육이 차지

하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과간 협의가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목표 개선

신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해, 

화해, 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 통

일, 평화의식 확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과 

양태의 목표는 물론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

전한 안보의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순

서와 위계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먼저 문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있는 그

대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와 기

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폭력

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군축 논의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통일교육은 반전(反戰), 군축, 평화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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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통일교육은 곧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귀

결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의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

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표가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학

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통일’ 문제가 아니더

라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나 ‘학

교’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교육목표보다는 ‘학

교’라는 공간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학교 통일목

표가 필요한 것이다. 

(3) 내용 개선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의 다

양함은 때로는 궁극적인 상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적인 

하위의 목표나 구체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어

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통일은 ‘옳음’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

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당위적인 과제로 여겨졌

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교육도 다분히 통일의 ‘당

위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적 통일관은 금강

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 등을 가까이에서 접한 세대들에게 통일을 

당위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필요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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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옳음’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좋음’의 관점이다. 

통일은 물론 옳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좋은 

점’을 조명한다고 해서 ‘옳음’의 중요성을 작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

만, 그동안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무게중심이 ‘옳음’ 쪽

에 있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좋음’ 쪽으로 옮겨 오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져올 혜택만을 오로지 강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성

보다는 유익함과 필요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좀 더 친숙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하위 영역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

론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 정부기구, 경제상황, 국제관계 등에 대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지적 호기심과 감정이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많

은 차별, 차이, 갈등의 양상의 하나로서 통일에 접근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다.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사와 생활세계에 좀 더 가까운 통일교

육을 시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교육 방법의 다원화 및 다양화

먼저 통일교육 방법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물론 그것이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반성’, 그리고 

‘평가’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통일 자체의 필요성, 시

대적 요구,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관심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146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예를 들어 도덕과‧사회과라는 교과교육, 계기교육과 같은 특별활동 등

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학교가 아닌 일

반학교에서도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실천적 노력으로 보다 많

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실천 사례가 보고서 형태로만 보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행동영역 목표를 

크게 통일에 관한 인지능력 함양과 통일에 관한 행위성향 함양으로 보

고, 수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료와 매체가 중심이 되느냐 학습자의 활

동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방법표를 하나의 예로 제

안하고자 한다. 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을 느슨하게 유형화해 보았는데 이것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화살표

로 표현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수준 및 수업의 목표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

며 서로 조합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

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의 활동이 단계적으

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과 행위 성향이라는 목표

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통일교육

에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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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통일교육 학습방법

통일교육의
  초점

수업
진행의
중심

통일 관련 인지능력 함양
(지식과 사고 중심)

통일 관련 행위성향 함양
(실천과 감성 중심)

자료와 매체 
활용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객관적, 
역사적 정보를 담은 문헌과 자
료 탐구
‧통일관련 개념과 용어 확인

→
←

‧통일과 관련한 시사성 높
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동기화
 (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 
사진, 통계, 사례 등)

     ↓    ↘  ↙    ↓

학습자 활동

‧직접 조사(문헌, 자료 등)
‧쟁점 토론 및 발표
‧통일 골든 벨 퀴즈, 퍼즐
‧제작 활동(통일한국의 모습,
 통일신문, 노래, 시, 그림 등)

→
←

‧체험학습, 탐방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민속놀이,체육대회
‧캠페인 등

(5) 평가 개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영역이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교과외 영역에서는 행사에 대한 시상 이외에 다른 형태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외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교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적산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학

생들의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평가주체의 문제로 원래 자기평가란 학습영역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자기 평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통일일기 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적에 반영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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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1) 개념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부분영역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우선 학

교통일교육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즉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과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통일

부 및 통일교육원은 사회통일교육과정을 통일교육전문위원, 향군안보

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통일교육단체지도

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노동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지원법은 민간단체를 통일교

육 주체로 인장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

부문을 제외한 사회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공 통일교육기관과 

민간통일교육단체에 의해 민주시민의식과 민족통일의식의 함양과 육

성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2)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고정식 외(2004)의 선행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도 대두

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일지향 교육패러다임”으로 표현하며 사

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①교육 원칙, ②교육 내용, ③교육 주체, 그리고 

④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들은 사회통일교육은 냉전적 가치들보다는 공존‧
화해‧평화와 같은 상호접근의 원칙을 강조해야 하며, 내용면에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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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나 이념교육보다는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통일

교육시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각 교육기관

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패러다임”적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장의 논의

는 우선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을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고 이를 신

패러다임으로 수용한다. 즉 본 장의 논의는 신패러다임에서 표현되어

야 할 새로움을 이론적 차원의 논쟁을 통해 설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포착된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시키되 사회

통일교육의 체계, 내용, 방법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탐구해 가면서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3)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체계상의 차원이다. 학교통일교육체계가 기존의 학교교육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와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새로운 체계를 지속

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체계에서

는 정부주도와 시민단체주도가 균형을 이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독재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주도

형으로 수행되었고,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반공을 추구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민주국가에서와 같은 민주시민교

육은 부재했었고 또 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가 성립되거나 발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확산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시

민교육과 그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는 민주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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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의‧
협력하는 사회통일교육체계를 조직하여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내용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추진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

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과 민족공동체적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 

및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방법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을 주요 대

상으로 한다. 이 점은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용성이 낮은 피교육자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시한

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주

요하게는 통일교육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민단체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과 국민적 남남갈등에 직면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교육의 통해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교

육의 방법이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구사되고 

있는 문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을 통해 시정

되어야 한다. 

나. 사회교육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의

식의 함양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 통일교육은 주로 후자의 주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 확

인할 수 있는데,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

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중대, 통일정책과 통일미래상, 통일준비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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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북한에 관계된 주제 영역이 대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준

비 영역의 한 주제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남북한 문화의 

만남과 다가서기,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북한주민

의 삶 이해, 남북한의 언어생활 이해,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체험, 체험

과 토론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연

습이라는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들도 주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은 부차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이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일 및 통일교육 전문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2) 통교협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의 통일교육 역시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하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

회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명칭 하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습

하는 전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통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구하

는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용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실용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

다임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탈정치적 생활문화 교육을 권정하고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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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시

민교육을 통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

교육에는 부분적으로 마치 통일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 민주시민교육

도 자동적으로 잘 이워질 것이라는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반공적 통일교육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

대했던 과거의 사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통

일교육에서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민주시

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진일보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

과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역점을 둔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통일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준비

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병행하여야 하는 민주시

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 교육과 함께 생활원리

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

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은 통일과 북한

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

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고

려할 때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이른바 ‘남남갈

등’, 즉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갈등이 남한사회의 기존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과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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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설정하여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토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동

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통일교육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

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가.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일반적으로 교수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교수법에는 협

의의 이해방식과 광의의 이해방식이 있다. 먼저 협의의 이해는 교육방

법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한다. 이 경우 방법은 교육내용의 

실행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그 가치가 제한된

다. 그러나 여기서 목표와 내용은 주요한 것이고, 방법은 부차적인 것

으로 파악하는 것은 방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잘 지적하듯이 무엇(내용)은 어

떻게(방법)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방법 자체가 교육의 대

상, 즉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기학습 

방법에 의한 교육을 구사할 때 자기학습은 곧 교육의 내용적 대상이기

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수단

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 절차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전문적 교수법”으로 명명되는, 교수법에 대한 광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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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방법의 문제를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가지 물음, 즉 무엇(내용)을 

무엇을 위해(목표) 왜(근거) 어떻게(방법) 교육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조망한다. 이 경우 교육의 전 과정이 곧 교수법의 범위와 대상이 되고, 

협의의 이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단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

한 교수법에서는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먼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

하고 난 후 다음으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이미 

처음부터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고, 이에 비해 방법의 문제를 광의로 이해하는 것

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학습자를 

단지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학습자를 교육

의 동반자로 간주하기를 지향한다. 

나.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일교육에서 목표그룹 전략이 필요한 근거 내지 그 기대효과는 크

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수요자

의 양적 확대와 질적 만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목표그룹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즉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룹별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그룹 전략은 교육주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즉 이

는 교육주체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목표그룹

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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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다.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위에서 서술한 전문적 교수법의 안목과 결합된 목표그룹 전략은 여

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획 및 운

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눠 제시될 수 있다.

① 목표그룹의 예비선정: 교육을 제공할 목표그룹을 예비적으로 선정 

② 사전 조사: 기존 자료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예비 선정

된 목표그룹의 욕구‧선호‧관심‧문제 등을 조사 

③ 교수법 개발: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

에 맞는 교육의 내용(무엇), 목표(무엇을 위해), 근거(왜), 방법(어

떻게)을 체계적으로 개발

④ 목표그룹 선정 및 학습자 모집: 목표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

간 및 공간 계획을 설정하여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

⑤ 교육실행: 기획된 교수법에 따른 교육의 실행

⑥ 평가: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문

제점을 개선

⑦ 발전적 적용: 목표그룹 내에서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습자를 확대

6.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언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

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

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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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

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함

께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

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

괄하는 체계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

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네크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

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

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정치

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

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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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

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유

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

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

에 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

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

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

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

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

와 집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

인사,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

일교육체계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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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

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

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틀은 시민

교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

역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

‧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

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야별

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

제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

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상호 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

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

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

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차 

민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Ⅶ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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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총론적 차원에

서 접근하여 왔으며 구체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직업능력 개발 및 지역단위 사회적응지원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소개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세부집단별로 

적응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성화된 적응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적용가능한 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서는 연구자와 현장실무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나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1차년도(2003)와 2차년도(2004)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를 가족

단위 적응지원, 청소년 적응지원, 취업(자활)지원, 그리고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PTSD)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

다. 즉 민간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적응프로그램들을 목표 및 실행과

정상 어려움,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

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상태에 대한 기존

의 조사와 연구는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용 및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거

주자를 중심으로 경제 및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과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의 프로그램 집행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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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현황 및 평가 

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

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60여개의 단

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해외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박람회, 심리상담 등 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차원의 북

한이탈주민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 여성, 청소

년, 특성화사업이라는 범주 하에 민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

국 13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서울(강남, 강서, 노원, 

송파, 양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부천, 성남) 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협의회의 지역복지분과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

는 임대주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례관리에서부터 특성화된 

가족, 여성, 청소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나. 사안별 주요프로그램의 현황

(1) 가족

초기 단신입국자들과 비교하여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심리

적인 어려움은 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응상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 가족단위의 입국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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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등으로 인해 초

기 정착과정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설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단위의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

기 위한 적응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단체들의 프로

그램 개발과 운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족단위 지원프로

그램은 주요목표에 따라 가족갈등 치유 프로그램,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남한가족과의 결연사업 및 가족모임을 통한 가족구성

원의 관계 습득 및 가족단위 지지자 확보 지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탈북 및 정착초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치료사업(공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해체가정지원사업, 그

리고 가족 간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상담, 가족사진촬영, 가족

명절지원, 가족영화, 가족문화공연관람, 가족행사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Ⅶ-1> 프로그램 실시 현황(2005)

세 부  사 업 명 프로그램  기간 대상 실시현황(실적)

결연가정조직 2005.1～8월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15가정

결연가정교육 2005.1～8월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3회/30명

상호가정방문
(가정방문및전화상담)

2005.1～8월 결연가정 월1～2회

가  족   캠   프 7월22일～24일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39가정 67명

사  례   관   리 2005.1～8월 결연가정 15정 15가정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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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지역주민가족들과의 결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가족단위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족결

연사업은 공릉사회복지관, 태화사회복지관, 한빛복지관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가족결연사업은 가족단위

의 접촉 및 정보제공, 가족캠프, 문화체험 및 주말농장, 생일잔치, 추석

명절나누기, 개별가족교류사업, 송년가족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및 집단상담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험과 송년행사 및 다양한 집단활동 프

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

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가족 구성원

들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원구 공릉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

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하나로교육복

지연구원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동료상담방식을 

통해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방화6복지관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한 여성들 간의 모임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시도하였다.

(2)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초기 사회적응과정에서 일반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응이라는 이중

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업능력 부

진으로 인해 국내입국 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165Ⅶ.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주로 부진한 학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 또래집단

과의 동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왔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들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돕기 위해 학습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

이탈청소년 학습쉼터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한

빛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생활

공동체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늘푸른청소년상

담교육원, 다리공동체, 마자젤로센터, 하늘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열린사회시민연

합은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남북문화

통합교육원은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은 ‘한겨레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관들은 주로 

학습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

릉종합사회복지관은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빛종합사회복

지관도 학습쉼터 ‘한누리교실’을 개설하여 양천구지역 북한이탈청소년

의 학업지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문화통합교

육원은 양천구에서 방과 후 공부방인 ‘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는 단순히 부족한 학습을 지도하는 공부방 역할뿐만 아니라, 또래아이

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교실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개별

학습지도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한겨레계절학교를 방학동안 개설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계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도 있으며, 정부는 2004년 7월 북한

이탈청소년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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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청소년 학습쉼터 흐름도

(3) 자활/취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기반정착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협력체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불가

피하다. 공공영역의 경우도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의 역할과 시군구 중

심의 지방의 역할 구분과 연계가 필요하며, 민간영역의 경우도 지역 내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정신보

건센터, 민간단체, 고용안정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치단체(구, 동)

등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

시적으로 유예하는 자로 인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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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하

며, 지역편차도 큰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서비스는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되어진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

표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관, 굿피플대학, 

선경직업전문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취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대표적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1년이 지나면 자활후견기관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40여개 자활후견기관중 3곳(송파, 수원 우만, 

동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다.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경험했거나, 탈북 및 송환과

정에서 중국과 북한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여 정신적 충

격을 받고,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표출하여 적정한 지원 서비스가 요

구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PTSD)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 조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또한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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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제 접근 흐름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독립적

인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

영한 결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지 못한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

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목표로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였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서울 노원

구 소재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정신 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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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내 북한인권피해자 상담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PTSD 

문제에 대한 지원과 해결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 구

성되었으며, 심리 전문인력과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북한

인권피해 연구자들이 협동으로 인권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PTSD라

는 특성화된 전문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 해외사례

이탈주민의 서독 사회에의 동화를 위해 서독 정부는 현지주민과 이

탈주민이 파트너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치중했다. 연방 및 주정치교육센터

(Bundes- 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동화대책 담

당 단체들은 이탈주민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주말 세미나 같은 것

을 마련했다. 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동화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직접 

마련·실시되지 않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

화프로그램을 마련·운용하되,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

는 방법을 취했다. 동화프로그램을 운용한 민간단체로는 까리따스

(Karitas Vand), 신교교회(Diakonisches Werk), 근로자 복지단체, 신교

교회청, 독일 가톨릭 난민협의회 및 아커만협회(Ackermann- 

Gemeinde) 등이 있었다.

통일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과 직업교육훈련은 서독의 일

반 주민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루어졌다. 독일국적

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다

가 독일로 귀환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독일인이지만 오랜 동안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정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당 45분 수업으로 630시간의 교

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600시간은 언어교습, 30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교습은 기초과정 300시간,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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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00시간으로 되어 있다. 언어과정 이수자는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

력이 없는 사람이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독일어 능력이 검증되는 사

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은 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빠른 시

일 내에 서독 주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탈주민들에게는 차별

화된 이주동기, 체제의 상이성, 이탈주민의 적응력을 비롯하여 서독주

민의 동독 주민 이주에 대한 차별적 반응 등에 따라 서독사회에 정착하

는 데 겪는 일반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독 정부의 

이탈주민에 대한 제반정책은 그와 같은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 이주민이

나 탈출 이주민에 관계없이 모두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수용했던 정

책은 이들의 서독 사회적응력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독의 사회보장제

도 또한 이들에게 서독주민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독 사회에의 적응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서독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생존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추진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책추진은 바로 이탈주민에 적용하는 법·제도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

가.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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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의 경제활동

조사 기준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경제활동실

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중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은 조사기간

과 방법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조

사대상자는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가구주

와 관계, 성별, 생년, 교육정도, 혼인상태)과 경제활동 확인항목(활동상

태,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 여부, 4주간 구직 

여부), 취업자항목(취업시간, 주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 여부, 

전직탐색 여부, 취업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 여부), 실업자항목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취업제의 여부, 미취업사유), 비경제활동인구항목(취업희망 여부, 취업

가능성 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

기), 그리고 기타항목(전직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 이유, 산업분류, 직

업,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등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 수입과 생활비 그리고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주거형태 및 주택과 자동차 소유여부와 종류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징(탈북시기,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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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분류 조사 항목

인구학적 
배경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입국 년, 북한에서의 교육, 남한에서의 
교육, 혼인상태, 가족

경제활동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
취업시간, 주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전직 탐색여부, 
취업 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여부

실업자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미취업사유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
부 및 최근 구직시기

경제상태
근로수입, 정부보조금 현황, 저축, 부채, 주거형태 및 주택소유, 자동
차 소유, 자동차 용도

구직 및 
취업활동의 
경향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취업에 관한 경향
을 분석하는 항목

기타항목
산업분류, 직업,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자격증 보유현황, 고용
지원금 지원여부, 가산금(인센티브 수혜여부)

<표 Ⅶ-2> 항목분류와 조사항목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을 기본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

황을 제시하였다.

(3) 정책제언

본 조사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방

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와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기존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 

국민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

우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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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고

용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일반 주민들과 비

교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은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5%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62.5%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85.3%, 일반국

민 96.4%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취업상황이 매우 열악한 조건

임을 알 수 있다.

항목
성별

계
남자 여자

일하였음
빈도(명)  42  37  79

성별 내 %  75   69.8   72.5

일시 휴직
빈도(명)  6   8  14

성별 내 %   10.7   15.1   12.8

구직활동
빈도(명)   8   8  16

성별 내 %   14.3   15.1   14.7

합계
빈도(명)  56  53 109

성별 내 % 100 100 100

<표 Ⅶ-3>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

북한이탈주민은 취업률만이 아니라 고용조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

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은 

50%를 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취업률과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이 낮은 것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사회적응 교육 기간의 필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심신장애와 허약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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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심신장애나 허약을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

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항목
성별

계
남자 여자

육아 0 15 15(13.5%)

가사 0 11 11(9.9%)

통학 10 14 24(21.6%)

취업을 위한 교육 5 6 11(9.9%)

입시학원 2 0 2(1.8%)

취업준비 1 2 3(2.7%)

진학준비 1 1 2(1.8%)

나이가 많아 근로 힘듬 5 1 6(5.4%)

심신장애 5 14 19(17.1%)

쉬었음 7 11 18(16.2%)

합계 36 75 111

<표 Ⅶ-4>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문제는 육체적 질병만이 아

니라 정신적 충격(PTSD)과 같은 심리적 질환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원과 거주지역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

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취업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취업에 

장애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은 남한주민들 특히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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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그렇다 122  55.2  56.5

아니다  94  42.5  43.5

계 216  97.7 100.0

결측   5   2.3

합계 221 100.0

<표 Ⅶ-5> 신분이 취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부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과 고용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및 언론매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는 상

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생산적 기여자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초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취업 장애요인과 촉진요

인,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고용안정센터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민간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과 

축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계청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와 같이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분기별 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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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 취업지원 모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궁극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대상별(3단계)로 분류하여 취업내

용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취업영역별 구분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

한 사례관리형태의 취업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취업뿐만 아니

라 취업유지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자본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상황에 따른 대상별 취업유형을 적절히 배합시키고 체계적으로 적용시

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공통 요소로는 다음 

취업의지, 직업능력의 확보,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확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상별 취업관리는 제1단계에서 우선 초기 입국자부터 2년 경과 대

상자 중심으로 혹은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하위보호계층

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 공동작업장 및 공공근

로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보하여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기 

입국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차상위 계층이상 정도의 일정수준 생활적

응이 가능하게 되면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제2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2년차부터 4년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차상위 혹은 중하위 생활을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 및 선

경직업학교 등을 통한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 자활 등을 통한 창업 

및 파견기회를 확보하여 취업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4년 이상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

교육 및 신기술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되 입국 4년 이내라도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업기술습득을 통한 취업기회확보가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실제적,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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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초기 입국하여 위의 3단계를 거쳐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중산층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요 목표가 있다. 

<그림 Ⅶ-3>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취업관리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달체계의 구성형

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의 구성은 공공과 민간

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종합센터의 전달체계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직업훈련 기초단계로 적성파악 및 진로 교육과 

직업기초능력의 확보, 직무수행능력 확보의 내용을 갖추게 된다. 직업

훈련기초단계의 적성 파악 및 진로 교육은 우선 자기분석으로 본인의 

적성과 가지고 있는 능력 및 발휘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등을 파악하

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지게 될 직장과 관련하여 직장

의 성격 방향 등의 파악과 더불어 본인이 하게 될 직무와 관련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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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성파악 및 진로교육 이후 직

업기초능력 확보단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언어 및 용어 사용, 구인

구직 정보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등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단계의 마지막으로는 직무수행능력 확보로 전 단계에서 파악

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직장, 직업적응을 위한 기초 인턴교

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훈련의 기초단계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직업능력 확보단계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

업취득을 위한 훈련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취업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계가 직업적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취업 및 창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훈련되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즉 자본주의 시장구조 내에서)는 

파견 및 인턴의 형태로 직무습득을 위한 직업전문기술을 익히게 되는 

기간이며, 창업(혹은 자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활공동체나 선경

직업학교, ‘좋은 사람들 단체’ 등에서 창업관련 현장기술교육을 습득하

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 시장구조에서 취업하는 조건 하에서 일하

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훈련받게 함으로써 실제 취업 혹은 창업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단계로 취

업후 개인적 여건에 따른 사례관리를 함으로서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조언과 자원을 지원

해나가게 된다. 여기서 멘토링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서 긴밀하고 실

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

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가고 선도할 수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특별히 

구조화하여 직업유지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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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프로그램’(program)은 일상적 용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의 활동을 안내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사전의 활동 계획표 

즉 앞으로 진행시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활동 계획표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

를 갖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은 하나의 활동이다. 둘째, 프로그램은 일

정한 순서와 계속성을 갖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아

이템이나 사건으로 구성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모든 아이템과 사건들

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념은 체제

(system), 기획(planning), 계획(plan), 문서(document), 수행(performance) 

이나 활동(activity)의 다섯 가지 형태를 갖는다. 즉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환경과 대상을 분석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가능

한 실천계획과 실행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지원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주

된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이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주체는 남한사회 구

성원으로서 특히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다. 또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적 단계에 의하여 프로그

램의 대상과 목표 설정, 문제분석, 욕구사정, 전략선택 및 목표수준 조

절, 프로그램 설계,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수립 및 확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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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프로그램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사업의 목적, 속성, 변화의 영역, 활동수준, 소

요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정책적 환

경, 그리고 이들의 욕구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상자의 욕구와 사회정책

적 욕구를 충족 또는 조절시켜줄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기본적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운영주체와 

시설, 사업 대상자가 폐쇄된 형태가 아닌 개방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혼합적 프로그램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

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대책의 성격과 

함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셋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기관의 

목적에 합당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수 과정의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활

동 중심의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응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착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갈등 없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성격과 정착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

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 둘

째,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 셋째, 실용성과 전문성 제고의 원칙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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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기본방향은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이다. 2002년 입국자 규모가 년 1,000명을 

넘어 선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분

석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조정과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지방정부 보조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방정

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부분 행

정사무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정기반의 마련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정부차원의 지원체계와 아울러 사회복

지공동모금 등 각종 관련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원칙은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이다. 북한이탈주

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제적으

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자원

동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주민들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시행되

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지역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진행이 요구

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관

련 전문인력의 공동 작업으로 설계되고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주로 집

행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설계와 집행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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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려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서 지원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이들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심리적 불안, 죄의식과 

외로움, 경쟁력 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장, 심리적 서비스, 제반 생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남한사회에 대

한 정보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 수단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제적, 물질적 도움과 함께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남한사회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

램은 이주 초기 남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

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반드시 적응을 제고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적응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원조자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보다 능동적인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체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실

천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행

기관 결정과 그 유형의 결정은 실행의 효율성 보장, 전문인력의 확보, 

비용확보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적

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행 유형이 필요하다. 적

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은 정부와 민간의 참여수준에 따라 ‘정부주도

형’, ‘민간주도형’, 그리고 그 혼합형인 ‘민관협동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과 남한사회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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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를 지

역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복지관이 위치

한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이 높고, 자체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즉각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

착과정을 관찰하고,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개별 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관심 분야인 취

업과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고 관련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면서, 기타 보

완되어야 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정서지원/가족·대인관계 지원)를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실무자 간에 정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 

즉 정착과정에서의 소요산정(needs 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로 이주하는 초기

에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환영하면서 이들의 정착기대와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한 거주지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

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

적 인식형성과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행정기관 관계

자, 교육기관, 종교기관,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

민들이 실제 적응과정에서 갖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북

한이탈주민들의 정착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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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지원과정에

서 매우 포괄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개별적인 상황이나 욕구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역부족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긴밀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북한이탈주민 모두 심리적인 부

담과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

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

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인적 지원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

라서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직접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용해 나가면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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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과 세계화의 가속화, 그리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번영정

책의 진행 속에서 남북한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남

북한 교류협력의 진척은 냉전기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장단기 평가, 그리고 향후 변화

전망과 방향 등 현실적이든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든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견은 ‘남남갈등’이라는 표현에서 나

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

북관계의 발전의 기본방향에의 합의는 물론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한 내부에

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관계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

한 판단에 기초하여 통일연구원은 2003년부터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

축방안”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하

는 학제간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적 합의 도출의 문제, 

법‧제도, 정치, 경제, 통일교육 등의 제분야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문제 등 여섯 개의 세부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들 세부 연구주제

에서는 국내인프라에 대한 현황, 인프라의 확대적용을 위한 발전방향

과 정책 제언들이 분석‧제시되었다.

1. 국민적 합의의 도출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통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

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의 진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

하며 이러한 이견들은 결국 장단기 통일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통일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를 질적

으로 변화시키고 통일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



18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여론의 지지에 기초하여 추진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적 합의도출의 문제를 제도혁신과 가치의 문제, 그리

고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와 

가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도 혁신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째, 시민참여의 합의형성 제도를 마련하고, 당사자회의를 지속함으로

써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의 체계와 

내용을 개편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민

간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역

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토론회 등을 통해 통

일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보와 보수, 지역과 지역, 계층간, 세대 

간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행사들을 추진함으로써 영역 간의 단절해소

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합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

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통일비전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집단 갈등이 존재함을 부각시키고, 소모적인 통일논쟁을 보편적 갈등

구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국민화합을 위해 안

보관에 대해 세대간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

으로 통일문제를 국민생활과 연관시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여론주도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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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론주도층에 대한 제도혁신과 

가치합의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권의 제도혁신을 위

해서는 정책추진의 투명성 향상, 정책의 정치적 이용 배제, 행정부와 여·

야당 간의 협의, 여·야당 간 협의기구 구성, 초당적 협력의 확보를 위한 

정당의 민주화, 정치인 각각의 대북문제에 대해 균형적 인식 등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가치 합의를 위해 안보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시급하며, 이견에 대한 관용정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주요 여론주도층인 언론의 제도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언론

인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의 언론‧방송사의 

프로그램 공동제작단에 의한 공동프로그램 제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언론의 차이 극복, 공동프로그램 개발, 언론보도의 공동지

침 마련 등을 위해서 남북한 언론인의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북한 전문기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언론의 가치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 민

족화합과 화해, 공존공영, 통일이 촉진되도록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제

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 검증의 책임과 사실보도 규범을 강화하

여야 한다. 셋째, 언론매체가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

족동질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통일정책 논의와 

관련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도혁신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 법·제도의 정비 및 개폐를 

통한 통일 관련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해소, 시민단체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통일교육체제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시민단체의 가치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가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시민단체사이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진보와 보수단체 모두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배제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은 이념적 갈등의 성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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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법‧제도분야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 국민들의 의지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처리과정이 필수적인 법적 과정이기도 하다. 통일의 

과정에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가 아니라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법

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북통합 관련 

법제연구들은 ‘법제통합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온 듯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과 북의 법제 변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된 법제 변화 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남북한 법제 통합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남북한 법제통합의 문제는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 논의, 그

리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법제의 통합은 북한의 법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전

반적인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나 북측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의 ‘관계의 동태학’(dynamics of relations)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의적절

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현장성과 법무부·법

원의 전문성이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구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법제통합을 위해서는 통일관련 입법정책을 전문적으로 연

구하는 국책연구원·민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경협이 활성화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 법제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적·인적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과 재정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인적·물적 조직을 확대하여 통일법제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법무부 등의 유관기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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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지원을 받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수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법률제도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주도

하고 통일부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

정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후자의 법무부 주도 방식은 

독일과 일본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의 법제통합은 독일의 

급속한 흡수방식과 달리 북측과의 상시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

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법제정비지원사업과는 달리 민족적 

통일과업의 일환으로 법제통합이 논의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일부 주도 방식이 보다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3. 정치분야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추진되

고 있으며, 그 공간적 추진 범위는 국제·지역·국내·지방 등 다수준에 

걸쳐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남북한이 접촉을 확대하며 평

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국

내외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상호

조정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일정책 거버넌

스의 제 차원을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국제체제 수준, 

정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등으로 세분화하

여 제시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통일정책 

거버넌스는 국제체제 수준에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을 주도하며, 평화번영정책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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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구상에 대한 주변4국의 명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의 확대‧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대

북 인도적지원은 균형 있는 북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 문

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고려하되 현 시점에서 북

한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가장 구체

적인 대안이 될 것이므로 동북아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Track Ⅲ를 중심으로 한 공유감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

템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관련 정보의 공개, 법‧제도의 구비와 효율적이

고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 민주주의 정착 등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범

이 충족되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와 EU, 개별국가들의 

기존의 노력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 형성이 필요하며, 이러

한 레짐은 NGO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통일정책추진체계 역시 효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부가 통일정책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해소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정부 통일정

책과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정보격차 등 정보화의 제약조건들이 해결

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 및 협력의 확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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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유연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경제협력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와 기

업 간의 거버번스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의 특성상 

기업은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원리, 형평성,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경

협을 확대할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국은 남북협력사업의 시장 형성 

및 제도적 보장에 대해 협력을 해야 하며, 기업간 협력사업 시에는 공

동 진출을 통해 초기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남

북경협이 일정한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제도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화 국면에 들어선 지금 ‘남

북경협 전담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海峽交流基金會)나 서독의 상공신탁공사(Treuhandelstelle fur Industire 

und Handel) 기능을 할 수 있는 반관반민의 경협전담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남북경협에서 정부-기업간 협력구도 형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이해와 윈-윈(Win-Win)의 역할분담이다. 현재 대북지원

은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개발지원이 

확대될 경우 정부-기업간 협력구도는 더욱 더 절실하다. 또한 정부와 

특정 기업간 형평성 논란과 투명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남북경협

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NGO는 통일정책 네트워크에서 또다른 중요한 행위자로 대두되었

다. NGO들은 스스로의 참여를 통일정책 거버넌스에 통합하기 위한 다

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첫째, NGO들

은 통일부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약을 통해 NGO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NGO들은 통일정책과정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GO들은 자율성을 



194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유지하면서 정당이나 기업 등 다른 정책행위자들과 역할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NGO들은 자신들의 참여 없이는 어려움

이 따르는 통일정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NGO들과 시민사회 대표를 통일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정

책의 이해당사자로 참여시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는 보다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일부-시민들의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준거 틀과 도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통일정책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이 쟁점화하

기 전부터 정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

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제도를 보완하고 아울러 

통일정책에 대한 ‘심의적인’(deliberative) 토론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장

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과정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의제설정, 정책제안 제시 및 정책대화

를 모색할 수 있는 ‘통일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와 시민, NGO들이 통일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통일정책협의회’(가칭)를 상위에 두고, 그 산하에 통일정책, 경제

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사안,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정착, 국제협

력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분야

남북한 경제통합 인프라는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 조성 

및 통일 역량 강화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제분야 인프라를 남북한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

에 남북한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인프라의 확장과 관련하여 경제분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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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인적, 제도적, 물리적, 재정금융적 측면 등 네 측면으로 분류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인프라의 확장을 남한, 북한, 남북한관계, 국

제사회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남북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내 인적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 과제는 이른바 현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서 이른바 연구를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의 인

적인 인프라 구축은 지적인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적인 인프라는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금융적 인프라의 

토대를 구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정비는 경협의 재원조달 문제와도 밀

접한 관계가 있다. 경협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이다. 다만 협력기금 중심의 경협 확대는 장기적

으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부의 조직 

개편, 민관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주체의 등장, 정부 내 통

일부가 아닌 경제부처의 참여확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 경

우 행위자 수가 증가되며, 민간과 정부 간 및 정부 내 협의체의 필요성

과 각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자, 나아가 때로는 기획자의 역할을 수

행할 존재가 절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 인프라의 확장에서는 무

엇보다 재원조달 문제까지 염두에 둔 인적 인프라의 확장, 나아가 경협

사업 추진체계의 재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5. 사회‧문화분야: 통일교육

그 동안 진행된 남북한관계의 변화, 특히 남북한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은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 근거한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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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제도적·법적 측면,  학

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네트워크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교육이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통일교육 네트워

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

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

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네크워크를 구

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

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

하고, 여기에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

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운영은 특정 정당이나 정

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교육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이 

기관이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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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

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

들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

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두고,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는 지역

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중앙에 편중된 집권적 

통일교육의 진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문화분야: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분석하

고,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 즉 총론차원의 접근을 탈피하여 보

다 구체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보다 효율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실무자 간에 

정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 즉 정착과정에

서의 소요산정(needs 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장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로 이주하는 초기에 이들을 지역

주민으로 환영하면서 이들의 정착기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주지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

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

한 긍정적 인식형성과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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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는 과정에서 여전히 

인적 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

원봉사자 수준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인적 지원체계를 형성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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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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